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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

교·분석과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

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

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을 비

교·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지역과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사례,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 그리고 양국의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와 워크숍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

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의 분석과 조사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

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

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수질오염사고 건수는 전체적

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류유출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사고유형별로 사업장내 유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사고원인별로는 근로자 및 취급자

의 취급부주의·작업절차 미준수·안전의식 미흡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와 사용의 증가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잠

재적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사고는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속하여 예방-대

비-대응-복구 4단계의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환경사고 유형에 따라 수질

오염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환경부,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수산부가 각

각 관리한다. 환경사고의 예방, 대응 및 관리는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

준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사

고 표준매뉴얼’ 및 관련 실무매뉴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시스템은  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전면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다.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을 운용하고 있

다.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

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

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

였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에 수질오염사고와 대기오염사고가 빈발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도 매년 500여 

건의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동부지역이 가장 

높다.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시책의 법적근거는 돌발사고응대법 과 환경보호

법 에 두고 있으며,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

법 이 환경사고 대응에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사고와 마찬가

지로 화학물질 유출사고도 돌발사고응대법 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화학

물질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규정한 법규는 환경보호법 과 신화학물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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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리방법 등이 있다. 화학물질의 일상 관리기구는 환경보호부 오염방지사 

화학물질관리처이며,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안전생산부와 환경보호부가 분

담하여 담당하고 있다.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는 환경보호

법 에서 기업의 책임의무를 규정하여 일부 지역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시

범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

법-시행규칙-관련계획’으로 구성된 거의 동일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 화학

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관련 최상위 법률로서 우리나라는  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중국은 환경보호법 과 돌발

사고응대법 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둘째, 환경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의 구체

적인 내용에서 양국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중국보다 비교적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학사고 

대응체계에 있어서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화학사고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과 전

문기관 및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여섯째, 양국 모두 환경사고책임 및 

사고보상에 관한 환경보험제도는 시범단계에 있거나 시행예정에 있는 등 초

보적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한중 환경사

고 대응 협력현황,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한중 환경

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로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사례

를 조사하였다. 유럽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국가간 공동대응의 법적 

근거는 위험물질을 포함한 중대사고 위험관리를 위한 세베소(Seveso) 지침



이며 현재 세베소(Seveso) 지침 Ⅲ 이 시행되고 있다. 유럽의 사고대응 조직

체계는 재난대응 조직으로 유럽비상대응센터(ERCC)와 재난조기경보시스템

(GDACS)이 있으며, 화학물질 유출사고 전담조직으로는 유럽위원회 인도지원

사무국 내에 설치된 유럽비상대응센터(ERCC)가 있다.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

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조직체계는 ‘EU 환경총국’, ‘중대사고위험사무국

(MAHB)’, 그리고 회원국 담당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환경사고 대응을 위하여 TEMM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하

고 있다. 주요 협력 사업으로 ‘한중일 3국 화학물질 정책대화’를 매년 개최하

여 3국의 관련 정책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협력은 

한중일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3국의 환경과학원장 회

의가 대표적이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TEMM의 협력분야는 크게 ‘화학물

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협력수요는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 현황, 한중 양국이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계획과 정책,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기

술개발 계획 및 정책, 공동연구 결과와 설문조사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한중 환경사고 대응 양국의 주요 관심사, 한중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 또

는 다자 협력 현황과 계획, 그리고 유럽 등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 국가간 협

력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환경사고 

예방과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진행, 둘째, 한중 양국이 협력을 통

해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진행, 셋째, 제도, 

시스템, 관리기법, 기술 및 시설 등을 통합한 융복합 협력사업 개발 추진, 넷

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에 관련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협력 강화, 다섯째, 정부부문의 협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협력 동시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환경사고 대응 한중 협력의 비전으로는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공동체 건설”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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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전략적 목표로서 양국의 환경사고 예

방 및 피해최소화, 양국의 환경사고 취약 분야 및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능력 

제고, 환경사고로 인한 양국 상호 영향 방지,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견인을 3대 목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구체화할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

야로는 첫째,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 둘째,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 셋

째, 제도 개선 협력강화, 넷째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 개발, 다섯째, 주요 환

경사고별 협력강화, 여섯째,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이행

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주

요 추진과제로는 한중 양국간 협력 합의서 체결과 협력조직의 설치를 제안하

였다.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담당기관간 ‘(가칭)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단’ 설치 운영 및 ‘(가칭) 한중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제도 개선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는 법적 시스템과 기술적 관리 시스템을 구분하여 사고영역과 사고유형별 법

적 시스템 협력분야와 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의 기술적 협력분야를 제안하였

다.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환경사고 리스크 평

가 및 피해예측 기술, 환경사고 관리통제기술, 환경위험 GIS 제도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요 협력대상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 측정망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단기 협력과제로는 정책대화를 통한 화

학물질 위해성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 및 기법에 대한 상호교류, 중장기 협력

과제로는 공통의 위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양국간 

공동 관리기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사고에 대응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한중환경장관회의 또는 한중환경공동위원회와 같은 양자간 협력체에서 



환경사고 대응 문제를 주요한 협력이슈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국에

서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사고 대응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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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00년대 들어 중국에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양적 성장과 사고 위

험시설에 대한 적절한 환경안전관리 미비로 경제적·인적·환경적 피해

를 유발하는 대형 환경사고가 빈발하고 있다.1) 우리나라 또한 태안 기름

유출사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강원도 가스누출사고 등 환경오염사

고와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 

정부는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환경사고에 대한 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협력을 통한 환

경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은 일본과 함께 올해 

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

(2015∼2019) 의 9대 우선협력분야의 하나로서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재

난대응(Chemical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Emergency Response)’을 

포함시키고 3개의 협력 사업을 채택하였다.2) 환경사고 분야가 동북아 지

역의 환경협력에서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화학물질 유출사고에서 확인되듯이 두 나라는 환경사고

의 잠재적 위험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오염물질의 초국경(超國境) 

국가간 영향에 대한 우려와 공동대응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3) 이

1) 環境保護部. 각 년도. 中國環境統計年鑑 . 中國環境科學出版社. 중국 정부의 환경통계연감에 따르

면 환경사고 발생 건수는 1995년 1,966건에서 2000년 2,4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

도 712건의 환경사고가 발생하였다. 

2) 환경부(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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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여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을 이

해하고, 한중 양국의 관련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비교 분석과 국제협력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사고 방지 및 국가간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

한 상호 비교·분석과 국제협력에 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환경사고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을 조사·분석한다. 둘째,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

책 및 시스템을 조사·분석한다. 셋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분석한다. 넷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의 수요를 조사하여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을 개발하여 제

시한다. 

3) 2005년 중국 쑹화강에서 발생한 석유화학공장 폭발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중국과 러시아 

접경하천인 러시아 아무르 강에 피해를 입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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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요 연구내용의 구성에 따라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발생현황과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법령 및 조직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령 및 조식 시스템, 화학물질 사고 관련 평

가 및 정보 시스템, 환경사고 대응기술 현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포함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 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법령과 조직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령과 조직 시스템, 화

학물질 사고 관련 평가 및 정보 시스템, 환경사고 대응기술 현황, 환경오

염피해 배상책임을 포함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조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

의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

템, 환경 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하여 상호 비교·분석한다. 이를 바탕으

로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및 관리 정책, 시스템에 존재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환경사고 대응에 관한 유럽지역의 국가간 협력사례를 조

사하고, 한중 양국이 환경사고에 대응하여 추진해 온 기존의 협력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양국의 관련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인

터뷰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수요를 조사한

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간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환경사고 대응 중

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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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로서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및 관리 관련 법규, 화학물질 관리, 환경사고 대응 

시스템 및 기술, 화학물질 사고 정보 및 평가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

도 등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둘째, 중국의 환경사고 위험평

가 및 피해검증 전문 연구기관인 중국환경계획원과 협동연구를 수행한

다. 셋째, 양국의 관련기관에 대한 상호 방문 및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특히, 중국의 전문가를 초청

하여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대

응 시스템과 예방 대책 등을 소개하고 중국 전문가의 관심사를 파악한다. 

넷째, 현장조사와 함께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양국의 정책, 시스템 및 기술을 상호 이해하고 협력이 필요한 분야와 사

업을 발굴한다. 다섯째, 양국의 전문가, 관련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여섯째, 자문회의 및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자문의견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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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현황

1. 수질오염사고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그림 2-1]과 같이 수질오염사고의 발생 건수는 2008년

에서 2013년까지 전체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

만  [표 2-1]에서 확인되듯이 2013년에는 2008~2012년간의 평균 발생 건수

인 70건에 비해 약 2.24배에 달하는 157건이 발생하였다.4) 수계별로는 한

강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가장 많은 129건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한강과 함께 최근 들어 낙동강과 금강에서 수질오염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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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2014a), p.34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  우리나라 수질오염사고 현황(2008∼2013)

4) 환경부(2014a), p.343.

5) 환경부(2014a),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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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만경강 기타

2008 53 14 11 6 2 3 17

2009 60 26 13 2 3 2 14

2010 86 24 16 12 6 2 26

2011 68 13 16 8 8 7 16

2012 83 12 15 14 9 2 31

2013 157 40 30 45 7 3 32

자료: 환경부(2014a), p.343.

표 2-1  수질오염사고 현황
(단위: 건)

사고 유형별로는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이 가장 많았다.6)

구분 계 유류유출 화학물질 수환경변화 기타

2008 53 20 6 10 17

2009 60 23 5 19 13

2010 86 46 6 17 17

2011 68 38 6 11 13

2012 83 42 3 14 24

2013 157 69 24 24 40

자료: 환경부(2014a), p.344.

표 2-2  사고유형별 수질오염사고 현황

구분 계 관리부주의 교통사고 자연현상 기타

2008 53 27 4 10 12

2009 60 30 6 19 5

2010 86 45 5 17 19

2011 68 43 2 11 12

2012 83 34 4 13 32

2013 157 71 24 26 36

자료: 환경부(2014a), p.344.

표 2-3  사고원일별 수질오염사고 현황

6) 환경부(2014a),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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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질오염사고 사례로서 2012년 금강 본류의 백

제보 상류 1km에서부터 하류 29km까지 이르는 구간에서 원인미상으로 

물고기 58,000여 마리가 폐사한 사고를 들 수 있다.7) 또한 2009년 1월에

는 강수량 급감 및 댐 저수량 부족으로 인한 하천유지수량이 감소하여 낙

동강 본류에서 다이옥신 측정치가 정부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사고도 발

생하였다.8)  

사고명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내용

코리아 냉장창고

화재

2013.5.3
안성시 일죽면

냉장창고에 보관중인 돼지고기 10650톤, 전자제

품, 동원참치 등이 화재로 다량의 화재진압수 발생

금강 물고기 폐사

사건

2012.10.17
금강본류(백제보 상하류)

금강 본류의 백제보 상류 1km∼하류 29km 물고기 

58,000여 마리 폐사

낙동강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초과

2009.1.12
낙동강 본류(왜관 철교)

낙동강 본류(왜관철교) 1.4 다이옥신 측정치가 정

부, 업체가 설정한 가이드라인(50마이크로그램

/L) 초과

고령군 골재 채취선 

기름유출 사고

2008.12.12
경남 고령군 개진면 골재채취장

골재채취 준설선 흡입관 밸브가 동파되어 엔진오

일 약 100L 유출

낙동강 코오롱 유화 

페놀유출사고

2008.3.1
경북 김천시

공정 중의 축합수 회수탱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

여 진압과정에서 소방수에 의해 페놀일부가 낙동

강으로 유입

춘천댐 상류 골재 

채취선 침몰

2006.2.11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경유 1600L 및 엔진오일 200L를 적재한 골재채취

선이 원인불명으로 침수

춘천댐 유조차 

추락사고

1999.3.2
춘천면 서면 오월리 춘천댐 2.5km

상류 오월교

경유 2만L를 적재한 유류 운반 차량이 운전부주의

로 춘천댐 상류에 추락하여 경유 약 3천L 유출

자료: 환경부(2014b), pp.119~121를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함.

표 2-4  우리나라 수질오염사고 사례

7) 환경부(2014b), p.119.

8) 환경부(2014b),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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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환경부의 환경통계포털에 따르면 [표 2-5]와 같이 2004년부터 2013년까

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총 203건에 달한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업장내 유출사고가 51%, 운반차량 유출사고가 31%, 폭발 

등에 의한 유출사고가 31건으로 15%를 각각 점하였다.9)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 6 15 16 17 16 15 12 9 87

사업장내 유출 2 2 6 7 10 8 5 4 4 56

운반차량 유출 3 3 8 5 5 7 9 4 1 19

폭발 등에 의한 유출 5 1 1 4 2 1 1 4(1) 4 12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nesis/index.jsp (검색일: 2015.6.1); 환경부(2014a), p.342.

표 2-5  우리나라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2004∼2013)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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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nesis/index.jsp (검색일: 2015.6.1); 환경부(2014a), p.342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2  우리나라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2004∼2013)

9)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nesis/index.jsp (검색일: 2015.6.1); 환경부(2014a),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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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별로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살펴보면 근로자 및 취급자의 취

급부주의·작업절차 미준수·안전의식 미흡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정전스파크, 차량 운전자 부주의, 기타 원인미상 순으로 

조사되었다.10) 사고지역별로는 2000∼2008년간 경기지역에서 78건, 울산

에서 60건, 전남에서 58건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이들 3개 지역의 화학물

질 유출사고의 발생건수가 전체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44%를 차지하였

다.11) 그런데 [표 2-6]과 같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량은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다.12)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화

학물질의 제조와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2002 2006 2010

제조 사용 제조 사용 제조 사용

유통량 216,104 247,455 268,303 363,873 289,092 355,231

자료: 환경부(2014a), p.324.

표 2-6  우리나라 화학물질 유통량 증감 추이
(단위: 천 톤)

3.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 현황

환경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2013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

고(유류유출)는 총 2,870건으로 연평균 287건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에는 

발생건수가 다소 감소하였다.13)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로 인해 유출된 

10) 박정규·서양원(2013), p.6.

11) 박정규·서양원(2013), p.6.

12) 환경부(2014a), p.324.

13) 환경부(2014a), 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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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의 양은 20,254kL이며, 이 가운데 2007년에만 15,447.5kL가 유출되었

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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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2014a), p.34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3  해양오염사고 현황(유류 유출) 

구분 발생건수 총유츌량

2004 343 1461.7

2005 335 410.3

2006 285 364.7

2007 345 15447.5

2008 265 435.9

2009 287 110.8

2010 329 601

2011 287 369.1

2012 253 418.7

2013 141 634.9

자료: 환경부(2014a), p.341.

표 2-7  해양오염사고 현황(유류 유출) 
(단위: 건, kL)

14) 환경부(2014a), 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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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1. 법적 시스템

우리나라는 2004년에 제정되었고, 2013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법적 근거를 두고 환경사고를 예방·대응 

및 관리하고 있다. 본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환경사고는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사회재난의 유형가운데 하나로 규정

되고 있다.15) 이에 따라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는 사회재난의 대응

차원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의 재난관리체제에 따라 관리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을 의무화 하였는데, 재난유

형별 위기관리매뉴얼은 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유형에 따라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있다.16)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질오염사고, 유

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과 같은 환경사고는 대부분 환경부가 주관하여 

관리하며, 해양오염사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 재난 및 사

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표 2-8]과 같다.

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는 사회재난의 유형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

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

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

y=%EC%9E%AC%EB%82%9C%20%EB%B0%8F%20%EC%95%88%EC%A0%84%EA%B4%80%EB%

A6%AC%20%EA%B8%B0%EB%B3%B8%EB%B2%95#undefined (검색일: 2015.6.3).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

=%EC%9E%AC%EB%82%9C%20%EB%B0%8F%20%EC%95%88%EC%A0%84%EA%B4%80%EB%A

6%AC%20%EA%B8%B0%EB%B3%B8%EB%B2%95#undefined (검색일: 20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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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자치부 정부주요시설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

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재난 및 사고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국민안전처

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삭제 <2015.6.30.>
3. 화재ㆍ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

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6.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3.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
%EC%9E%AC%EB%82%9C%20%EB%B0%8F%20%EC%95%88%EC%A0%84%EA%B4%80%EB%A6
%AC%20%EA%B8%B0%EB%B3%B8%EB%B2%95#undefined (검색일: 2015.6.3).

표 2-8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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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통합적 운영 방안과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17)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

에 대하여 재난관리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

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한 ‘위기대응실무매뉴얼’, 그리

고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

으로 수록”한 ‘현장조치행동매뉴얼’로 구분된다.18) 현재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 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에 의거하여 전통적 안보분야, 국가 

핵심기반 분야, 재난분야 3개 분야에 대한 총 33개의 위기관리 표준매뉴

얼과 278개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작성 및 운용되고 있다.19) 

구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난유형 주관기관

자연재난

1. 풍수해 방재청

2. 지진 방재청

3. 대형화산폭발 방재청

3-1. 적조 해수부

표 2-9  자연 및 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표준매뉴얼 구비 재난유형 및 주관기관

17) 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No date.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 . p.3.

http://www.msip.go.kr/cms/www/open/go30/info/info_4/1248296_1333.html (검색일: 2015.7.8).

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5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

=%EC%9E%AC%EB%82%9C%20%EB%B0%8F%20%EC%95%88%EC%A0%84%EA%B4%80%EB%A

6%AC%20%EA%B8%B0%EB%B3%B8%EB%B2%95#undefined (검색일: 2015.6.3). 

19) 대한민국의 가장 깊숙한 곳 . 2006. 대한민국 정책포털. (11월 8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

d=0000027174 (검색일: 2015.7.8).



제2장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35

구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난유형 주관기관

사회재난

4. 산불 산림청

5.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6.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부

7. 대규모 해양오염 해수부

8. 공동구 국토부/안행부

9. 댐붕괴 국토부/산업부

10. 지하철 대형화재 국토부

11. 고속철도 대형사고 국토부

12.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방재청

13.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원안위

14. 가축질병 농식품부

15. 감염병 복지부

16. 정보통신 미래부

17. 금융전산 금융위

18. 원전안전 원안위/산업부

19. 전력 산업부

20. 원유수급 산업부

21. 보건의료 복지부

22. 식용수 환경부

23. 육상화물 운송 국토부

24. GPS 전파혼선 미래부

25. 우주전파 재난 미래부

자료: 재난·안전 정부 부처의 위기관리 매뉴얼 . 2014. 환경경영신문(12월 26일)
http://no11.nayana.kr/∼stop/bbs/board.php?bo_table=B02&wr_id=109 (검색일: 2015.7.8).

표 2-9. 계속

33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가운데 환경사고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표

준매뉴얼은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표준매뉴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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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표준매뉴얼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대응 매뉴얼

환경부

1. 대규모 수질오염

∙ 환경부

∙ 국방부

∙ 경찰청

∙ 소방방재청

∙ 안전행정부

∙ 국토교통부

∙ 방송통신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유역(지방)환경청

∙ 시·도
∙ 시·군·구

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

∙ 국방부

∙ 소방방재청

∙ 경찰청

∙ 안전행정부

∙ 기상청

∙ 화학물질안전원

∙ 유역(지방)환경청

∙ 시·도
∙ 시·군·구

3. 식용수

∙ 환경부

∙ 국방부

∙ 안행부

∙ 고용노동부

∙ 소방방재청

∙ 한국수자원공사

∙ 시·도
∙ 시·군·구
∙ 상수도사업본부

∙ 정수사업소

∙ 수자원공사

4. 황사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시·도

5. 녹조 ∙ 환경부

∙ 유역(지방)환경청

∙ 시·도 

∙ 환경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해양수산부 6. 대규모 해양오염 ∙ 환경부
∙ 시·도
∙ 시·군·구

자료: 환경부(2014d), p.12.

표 2-10  환경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운영 현황

대규모 수질오염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표준매뉴얼은 환경

부, 해양오염사고 표준매뉴얼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주관한다. 이와 같

이 환경사고의 유형에 따라 주관부서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져 있기 때문에 환경사고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재난 유형별로 살펴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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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질오염사고, 유해화학물질 유

출사고,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수질오염사고의 예방, 대응 및 관리는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

준매뉴얼 (2014)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318호) 을 근거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관련 

부처와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20)

구분 수질환경보전 관련 댐·하천·수계 관련 재난 관련

근거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먹는물 관리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 훈령 제318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

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훈

령 제1056호, 2013.8.5)
∙환경분야 국가안전관리 집

행계획

자료: 환경부(2014c), p.3.

표 2-11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법적 근거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

질오염사고 위기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구체적으로 유류·유독

물 등 수질오염사고 유발물질의 부주의 및 무단 투기·방류 등으로 인한 

20) 환경부(20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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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오염사고, 하·페수 처리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인한 다량의 미처리 

하·폐수 하천유입에 따른 오염사고, 공장 등의 폭발·화재 진압에 사용

한 소방수에 포함된 유류·유독물 등에 의한 하천 오염사고, 유류·위험

물 운반차량의 충돌·전복·추락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하천유입으로 

인한 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어류폐사 사고로 

구성된다.21) 또한 수질오염사고 위기의 형태를 사고규모에 따라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중규모 수질오염사고, 소규모 수질오염사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기상태의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위기경

보의 수준을 구분하고 위기수준별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22)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체계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휘소로 구성되어 있다.23) 환경

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담당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응·복구 관련 

정책·제도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 

및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24) 사고발생지역의 환경청은 지역사

고수습본부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응 관련 소관계획의 수립 및 시

행, 수질오염사고 원인조사 및 수질분석 지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직원파견을 통해 사고수습과 방제활동을 지원한

다.25)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통합지휘소는 사고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수질오염사고의 원인조사 및 피해보상·복

21) 환경부(2014c), p.7.

22) 환경부(2014c), pp.7~8.

23) 환경부(2014c), p.12.

24) 환경부(2014c), p.13.

25) 환경부(2014c),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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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업무, 수질오염사고 수습 및 방제 활동,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

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26) 

대통령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총리)

유관기관
(국토부, 경찰청,

국방부 등)

중앙사고
수습본부
(환경부장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안전행정부장관)

중앙긴급
구조통제단
(소방방재청장)

지역사고
수습본부
(환경청)

지역긴급
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상황보고,
경보전파)

협조

지원

협조

지원

협조

지원

협조

지원

지휘

보고

협조

지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부단체장)

(현장지휘)

지휘·보고 실선:

협조·지원 점선:
범
례

자료: 환경부(2014c), p.12.

그림 2-4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26) 환경부(2014c),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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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종합체계와 병행하여 [그림 2-5]와 같이 

각 기관간 업무 지시, 상황보고 및 상황전파를 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고 상황을 사고발생 접수, 초동조치, 사고수습, 상황종료의 4단계

로 구분하여 상황보고 내용과 보고시기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7) 

중앙사고수습본부
(환경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행정부)

지역사고수습본부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지사)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장·군수·구청장)

↑
상
황
보
고

지

시

↓

↑
상
황
보
고

지

시

↓

지시
↓↑

상황보고

지시
↓↑

상황보고

↔
상황전파

↔
상황전파

자료: 환경부(2014c), p.14.

그림 2-5  수질오염사고 상황보고 체계도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활동은 예방및대비 - 대응 - 복구의 3단계로 구

분하여 마련해 두고 있다. 먼저 예방 및 대비단계에서는 수질오염 경보·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수질오염사고 대비 및 예방강화, 유관기관 협

조·지원체계 구축·유지, 수질분석 및 방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제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28) 이러한 업무에 관한 관

련 기관별 활동내용은 [표 2-12]와 같다. 

27) 환경부(2014c), p.14.

28) 환경부(2014c),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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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활동내용

환경부

∙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 총괄

－오염물질 하천유입 감시를 위한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및 수질오염감시경보,
수질오염물질 배출 원격감시시스템(TMS) 등 관련 정책, 제도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물질 이동·확산 예측을 위한 ‘수질오염사고 대응 예측시스템’ 구축·운영

환경청
∙ 수질오염사고 예방·감시 활동 강화

∙ 수질오염사고 예방교육 및 방제훈련 강화

지자체
∙ 수질오염사고 유발시설 점검·관리

∙ 수질오염사고 대비·예방 강화

자료: 환경부(2014c), pp.19~21.

표 2-12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 단계 기관별 활동 내용

다음으로 수질오염사고 대응단계의 주요업무는 신속 정확한 상황파악 

및 전파체계 구축과 사고발생 초기 초동방제 강화, 위기단계별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실시, 언론브리핑 등을 통한 신속한 사고수습상황 전파로 대

국민 신뢰확보이다.29) 사고수습은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의 위기경보 단계별로 관련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

다.30) 대응단계에서 대국민 위기상황 홍보·전파는 환경부가 표준문안, 

송출기준, 문자 등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소관부처)에 요청하는 재

난방송 자막송출(DITS)체계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소관부처)에 요청

하는 CBS 문자메시지 전송체계의 2가지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31) 수질오

염사고 복구단계의 주요업무는 피해조사 및 피해복구 조치, 방제활동 분

석평가를 통한 방제시스템 개선,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

며, 관련 기관별 활동내용은 [표 2-13]과 같다.32)

29) 환경부(2014c), p.23.

30) 환경부(2014c), pp.25~28.

31) 환경부(2014c), pp.58-60.

32) 환경부(2014c),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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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 NDMS 방송전파시스템 활용

- 재난 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활용   

위기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 

지원 요청

↓

방송통신위원회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EDBS) 활용

- 즉시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 

방송 요청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각 방송사
∙ 신속하게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자막방송으로 송출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자막방송 송출

↓

국민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자료: 환경부(2014c), p.59.

그림 2-6  수질오염물질사고 재난온라인방송(DITS) 요청 방법

기관 활동내용

환경부

∙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및 위기경보 해제

∙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환경분야 재난관리계획 평가·보안

∙ 유관기관 수질오염방제체계 협의·보안

∙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구성·운영

환경청

∙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 및 피해조사 지원

∙ 사고수습 대응실태 평가·보안

∙ 비상연락체계 정비

지자체

∙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결과 종합보고

∙ 사후 환경영향조사 실시: 수질 및 저질조사, 어류, 저서생물 등에 대한 영향조사

∙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비용 산출, 원인자 비용부담 조치

∙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개선

∙ 사고수습에 따른 폐기물 등 수거처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운영(필요시)

자료: 환경부(2014b), pp.30~31.

표 2-13  수질오염사고 복구단계 기관별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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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해양오염사고의 예방, 대응 및 관리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한다. 해양수

산부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실무 매뉴얼 과 적조 위

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관련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에 개정된 대

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책 과 대

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양오염

사고 예방과 대응 및 복구 등 일련의 관리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은 해양관리법 , 수산

업법 등 해양환경보호 관련 법률, 재해/재난 및 안전관련 법률, 해양오

염국제협력 및 피해 보상 관련 법규 그리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

을 근거로 작성하였다(표 2-14 참조).33) 이 매뉴얼에서 정하는 해양오염

사고 위기의 형태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규모의 해양오염물질이 

유출되거나 양식장 및 발전소 등 환경 민감 지역과 해안에 대규모 기름

이 유입되어 어장·양식장, 원자력·화력발전소, 임해공단, 어패류 축양

장 또는 해양생태계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다.34)

33) 해양수산부(2015b), p.3. 

34) 해양수산부(2015b),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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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양환경

보호 관련

재해/재난 및 

안전관련 관련

해양오염국제협력 및 

피해 배(보)상 관련
기타 규범

근거법

∙해양환경

관리법

∙수산업법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민방위기곤법

∙해사안전법

∙항만법

∙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력(OPRC협약)
∙위험·유해물질 대비·대응 및 

협력게 관한 의정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

차에 관한 법률

∙상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318호)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자료: 해양수산부(2015b), p.3.

표 2-14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의 법적 근거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체계는 [그림 2-7]과 같이 구성되어 있

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담당하여 현장 상황 및 정보의 분

석·평가, 해상 안전대책과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기름오염 피해조

사 및 보상 지원 대책 수립,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생태계 복원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35)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제대책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수산부)

유관부처·기관
(국방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지역사고수습본부
(지방해양수산청)

자료: 해양수산부(2015b), p.13.

그림 2-7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35) 해양수산부(2015b),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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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국민안전처장관

본부장: 장관
부본부장: 차관

방제대책본부 상황실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정책실장

지역사고수습본부 언론지원반

본부장: 지방청장
반장: 홍보담당관
반원: 소속직원

지방해양
경비안전본부

총괄반
(사고담당부서)

상황반 현장지원반 복구대책반 보상지원반

지방해양
경비안전서

반    장
해양환경
정책국장

반    장
해사안전
관리과장

반    장
해양보전
과    장

반    장
해양생태
과    장

반    장
해사안전
정책과장

해양환경
정책과장

소속지원

공단파견
직    원

소속직원

국민안전처
파견직원

소속직원 소속지원

언안계획
과    장

소속직원

소속지원

어촌양식
과    장

소속직원

어업정책
과    장

소속직원

자료: 해양수산부(2015b), p.15.

그림 2-8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임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위기상황은 수질오염사고와 유사하게 관심단

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구분되어 관리되며,36) 위기상황의 

접수 및 보고·전파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먼저 선박 및 해양

시설 소유자가 해양오염사고를 발생(징후)시켰을 경우, 국민안전처 해양

경비안전본부에 신고해야 하며,37)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추정 유출량·유

36) 해양수산부(2015b), pp.24~39.

37) 해양수산부(2015b),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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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성분·유출범위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게 전파한다.38) 해

양수산부는 위기발령 요청에 대해 즉시 발령 또는 자체위기평가회의 개

최를 통해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대응과) 및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

는데, 심각단계의 경보 발령 시에는 국가안보실 및 국민안전처와 협의하

여 경보를 발령한다.39)

대응ㆍ복구
수 습  활 동

징후 감시

징후 전파·보고

상황판단

경보해제

위기증가자체위기평가회의

위기해소

관심 경보

심각 경보

경계 경보

주의 경보

위기발생

국가안보실 및
국민안전처

유관기관 
협 의 체

위기징후 목록 작성을 통한 

징후감시

  정상환원

예 방
·

대 비

활 동

협조

협의

해양경비안전본부 

경보발령 요청

자료: 해양수산부(2015b), p.9.

그림 2-9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경보 체계

38) 해양수산부(2015b), p.7.

39) 해양수산부(2015b),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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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양오염사고는 사고수습활동 단계에서 현장 방제상황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유관기관이 방제활동

을 지원한다.40) 또한 2015년도 해양수산부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에 따

르면 국민안전처는 국제협력을 통한 방제활동 지원방안으로 NOWPAP 회

원국 및 방제장비 보유국을 대상으로 방제선박, 유처리제 살포용 항공기, 

선박구난장비 등을 지원·요청할 수 있다.41) 이러한 NOWPAP 회원국 및 

방제장비 보유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는 외교부에서 수행하며, 법무

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협조·지원한다.42) 또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NOWPAP 회원국 및 IMO에 통보하여야 한다.43)

제3절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1.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 

1)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우리나라는 [표 2-15]와 같이 7개 부처가 약 4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법률은 환

경부 소관의 화학물질관리법 ,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행정부 소관의 위험물안전관리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고압가

스안전관리법 등을 들 수 있다.44) 그 가운데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소

40) 해양수산부(2015b), p.48.

41) 해양수산부(2015a), p.57.

42) 해양수산부(2015a), p.57.

43) 해양수산부(2015a),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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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45)

관리대상 소관부처 근거법령 관리목적

유해화학물질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건강장해물질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및 증진

농약, 비료, 사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약, 비료, 사료 품질향상과 

수급관리

의약품, 마약류 보건복지부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 적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화장품 보건복지부 화장품법 화장품 안전관리

위험물, 화약류 안전행정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 및 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 방지

고압가스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방지

방사선 물질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법 원자력 이용과 안전관리

자료: KISTEP(2014), p.70에서 재인용; 전북발전연구원(2013), p.10.

표 2-15  국내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은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 2013년 6월 4일 

전면 개정한 법률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가 2015년 7월 2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

고 등 반복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방지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

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 전면 개정하여 시

행하게 된 것이다.46)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 ‘화학물질의 

44) KISTEP(2014), p.70에서 재인용; 전북발전연구원(2013), p.10. 

45) KISTEP(2014), p.70에서 재인용; 전북발전연구원(2013),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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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부분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되었으며,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부분은 화학

물질관리법 으로 강화되었다.47)  

자료: 윤준헌(2013), p.21.

그림 2-10  화학물질 관리 법규 개정 내용

(1)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위 시

스템 구축 운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며, 시스템 상의 정보를 국민에

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 알권

46) 윤준헌(2013), p.16.

47) 윤준헌(2013),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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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는데 두고 있다.48) 이에 따라 기존의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과 비교하여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에는 유해화학물

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화학사

고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도입,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안

전교육, 정보공개, 화학사고 대응 부분에서 관리기준이 강화되었다.49)50) 

개정 또는 신설된 내용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및 현장

사고수습조정관 도입에 대해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르면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란 유해화

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에게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

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제23조), 취급

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

다.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대상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취

급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이며, 신규 시설 설치 또는 기존 시설 변경 시에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51) 장외영향평가서의 구성 내

용은 기본평가 정보와 장외평가 정보로 구분되는데, 기본평가정보에는 

48)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 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374&lsId=&efYd=20150721&chrClsCd=010202&urlM

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검색일: 2015.7.7).

49) 서양원(2015), p.11; 화학물질안전원(2014c), p.9.

50) 윤준헌(2013), p.21. 

5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section=&tabNo

=10&query=%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

B%B2%95&x=0&y=0# (검색일: 20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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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목록, 사양, 공공정보, 운전

절차 및 유의사항,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등이 포함되며 장

외평가 정보에는 공정 위험성 분석, 사고 시나리오, 가능성 및 위험도 분

석,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다.52)

<설치운영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설치운영장 →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안전원 →설치운영자>
검토결과 통보

<검사기관 →설치운영자>
“가동 전 검사”

<환경관서 등 →설치운영자>
“정기·수시검사”

∙ 기존 및 신규 제출
∙ 변경 시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 안전성 확보방안

∙ 안전성 확보방안
이행여부

자료: 화학물질안전원(2014b), p.12.

그림 2-11  장외영향평가서 업무처리 절차

다음으로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사고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준수해야 사항으로 사고대비물질 및 취급

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이라고 할 

52) 화학물질안전원(2014b), p.18.

∙ 위험도 및 적합 여부

<설치운영자>
보완·조정

<안전원>
보완·조정요청

안전진단 주기결정
고: 4년마다
중: 8년마다
저: 1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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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수

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로, 5년마다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사고예방프

로그램, 비상대응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야 한다.53)

 

Safe Technology Safe Management Emergency Planning

설비·장치의 안전한 설계·설치 및
설비·, 장치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관리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화학물질 취급시설 종합 관리
설계·설치(장외영향평가)에서 

안전운전·사고대응(위해관리계획)까지

자료: 화학물질안전원(2014b), p.9.

그림 2-12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위해관리계획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게재, 서면통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반드시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

지되어야 하며, 고지내용에는 사업장 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유해

성, 사고 위험성 등),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54) 위

53) 화학물질안전원(2014a), p.7.

54) 화학물질안전원(2014a),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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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단계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2015년에는 신규시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 2항에 의거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

출대상 기관과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및 제출대상 기관에 적용되며, 2016

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명시된 공정안전보고서 작

성 및 제출 대상기관, 그리고 2017년부터는 기타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될 예정이다.55)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의 주요 개정 또는 신설 내용으로 화학

물질 관리 일원화 및 현장사고수습조정관 도입을 들 수 있다. 먼저 화학

물질 관리 일원화 부분은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

었던 화학물질 관리업무가 모두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즉, 유독물과 취

급제한 물질, 그리고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 기관을 기존에는 지방자

치단체와 환경부에 각각 두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물질의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다.56) 그리고 화학사고 대응에 있어서도 사고현장에

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수습조정관제도를 신설하여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상황관리, 사고정보 수집 및 통보 체계를 갖

추었으며, 현장수습조정관제도를 통해 환경부의 역할이 사고 후 영향 평

가뿐만 아니라 사고원인조사,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조사로 확대되었

다.57)

이 외에도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서는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

55) 화학물질안전원(2014a), p.10.

56) 화학물질안전원(2014c), pp.10~11.

57) 윤준헌(2013),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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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8) 기본계획에는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

략, 주요 시책과 계획, 관리현황과 전망, 국제협력계획, 화학사고 대응 사

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59)

(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은 2013년 5월 22일에 제정되

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국내에서 “화학물

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

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제1조)하는데 두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화학물질 보

고 및 등록제도 도입, 유해성 심사 및 유해성 평가 강화, 유해화학물질 범

위 확대, 화학물질 정보제공 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으며,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60) 

58)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section=&tabNo

=10&query=%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

B%B2%95&x=0&y=0# (검색일: 2015.7.25).

59)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section=&tabNo

=10&query=%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

B%B2%95&x=0&y=0# (검색일: 2015.7.25).

60) 윤준헌(2013),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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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시스템

1) 위기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시스템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 에 따라 구축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은 [표 2-16]과 같이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 법규와 재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수립되었다.61) 그런데 2014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

뉴얼 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화학물질별로 주관부처가 분산되어 있던 유

출사고 위기관리 체계에서 모든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해 환경부가 주

관하는 일원화 체계로 전환하였다.6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란 “육상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처가 필

요한 사고”를 말한다.63) 여기서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

61) 환경부(2014e), p.4.

62)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70여 종), 유해위험물질(700여 종), 에너

지 및 고압가스(50여 종), 위험물(3,000여 종) 등으로 구분하여 소관부처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구미의 불산누출사고와 같이 소관부처가 중첩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수습 주

관부처가 모호해지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가 존재하였다. 하동윤(2014), p.3.

63) 환경부(2014e), p.5.

구분 화학물질 관련 재난 관련

근거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업무 처리규정

(환경부 예규 제379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자료: 환경부(2014e), p.3.

표 2-16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표준매뉴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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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관리대상 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공정관리대상 유해위험물

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 따른 독성가스가 포함된다.64)  

대통령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유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고 용 노 동 부
국 방 부
보 건 복 지 부
농림축산식품부
국 토 교 통 부
소 방 방 재 청
경 찰 청
기 상 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환경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방재청장본부장: 안전행정부장관
운영: 제 2차관

사고수습지원본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역사고수습본부

환경청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광역시·도자치단체장

시·군·구자치단체장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소방서장/소방본부장

화학재난협동방재센터

환경고용산업소방지자체

현장수습조정관

환경청

현장지휘소

(소방본부, 소방서)

범 례

지원협조
지시

보고·전파

협조

현장지휘소 상황보고,
경보전파

대응·수습업무·지원(현장파견)

사고대응 현장지원

자료: 환경부(2014e), p.10.

그림 2-13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64) 환경부(2014e),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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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체계는 [그림 2-13]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위기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중앙

사고수습본부를 담당하며, 지원 및 협조를 담당하는 유관기관으로는 산

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

통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기징후 목록의 작성 및 운영, 소관분야 안전관

리기본계획 수립·이행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대규모 재난발생 

시 소관분야 기술제공 등 수습활동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미설치 

시 재난수습 현황 종합·조정,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화학

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등 재난책임기관 활동 종합 및 조정의 역할 등

을 수행한다.65)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유형별로 화학사고와 복합(화

학, 수질, 상수도)사고로 구분하여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화학사고발생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상황분석·정보관리반, 유관기

관 협력반, 홍보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복합사고발생시는 여기에 

수질관리 부서가 지원하는 복합사고 대응반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된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에 따른 위기관리 활동

은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66)첫 번째 예방단

계에서는 화학물질 정보의 통합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화학물질 

취급장에 대한 사고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 전개 등 위기관리를 위한 관

련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67) 두 번째 대비단계의 위기관리 활동은 범

65) 환경부(2014e), p.11.

66) 환경부(2014e), pp.20~37.

67) 환경부(2014e),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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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적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 및 확대, 재난 경보시스템 구축, 사고

대응 장비, 물자, 시설 및 인력확충,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 위

기수준 평가 및 경보발령, 경보단계별 대응활동 전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68) 

이 중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업무에는 24시간 비상상황실 운영 및 사고

접수·전파, 피해확산 차단 및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인근 지역주민과 

사업장, 대응기관을 연결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언론동향 모니터링 및 공

중파 등 매체이용 대국민 홍보방송, 소방방재청에 대국민 메시지 전파 지

원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69)

세 번째 대응단계에서는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 초동조치, 현장수습조

68) 환경부(2014e), pp.23~24.

69) 환경부(2014e), p.23.

중앙사고수습본부

환경부장관

종합상황실

환경보건정책관

사고수습지원본부

화학물질안전원장

상황분석·정보관리반

화학물질안전TF팀장
외 3명

홍보지원반

정책홍보팀장
외 3명

복합사고대응반

수질관리과장 외
4명

유관기관협력반

화학물질질과장
외 4명

주: 붉은 색 점선으로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복합사고 발생시 추가로 설치되는 조직을 나타냄

자료: 환경부(2014e), pp.13∼14를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그림 2-14  환경부 화학사고 및 복합사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직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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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파견,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현장 대응

활동, 현장 긴급구조 활동, 피해지역 인근주민 긴급대피조치, 주민 불편

사항 해소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70) 여기에서 상황의 신

고접수 및 전파는 소방(119 소방본부) 및 경찰 등이 신고접수 후 화학물

질안전원과 환경청 합동방재센터에 알리고 화학물질안전원과 환경청은 

이를 다시 환경부에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71) 마지막으로 복구단계

에서는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유관 부처 및 기관 합동 피해복구 활

동전개, 인근지역에 대한 잔류여부 조사 및 주민복귀 결정, 이재민 구호

대책 조기시행, 사상자 치료·장례 등 대책협의, 복구활동 상황 보도 및 

민간의 자발적 복구 참여 유도, 재해 대응활동 평가 및 사고재발 방지대

책 강구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72) 

2) 화학물질사고 관리 및 대응 기관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사고 관리 및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은 화

학물질안전원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사고·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 시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2014년 1월에 신설되었다.73) 

이처럼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 소속 전문기관으로서 화학사고·테

70) 환경부(2014e), pp.26~28.

71) 환경부(2014e), p.26.

72) 환경부(2014e), pp.34∼35.

73) 관계부처합동(2013), p.28.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2013.7)에서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고대응 주체 명확화와 함께 화학사고 전담조직 신설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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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전문 인력과 장비, 위험범위 예측평가, 과학적 대응 기술과 정보 제

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6개 화

학사고 합동방재센터를 지원하고 있다.74) 화학물질안전원의 주요 역할은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정기 안전진단,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화

학물질관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한다.75) 또

한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지원본부로서 현장대응 및 복구지원, 

74)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http://nics.me.go.kr/sub.do?menuId=8 (검색일: 2015.8.1).

75)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http://nics.me.go.kr/sub.do?menuId=8 (검색일: 2015.8.1).

화학물질안전원

한강유역

환경청

낙동강유역

환경청

영산강유역

환경청
금강유역

환경청

새만금지방

환경청
대구지방

환경청

원주지방

환경청

시흥화학

재난합동

방재센터

울산화학

재난합동

방재센터

여수화학

재난합동

방재센터

서산화학

재난합동

방재센터

익산화학

재난합동

방재센터

구미화학

재난합동

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장

사고대응 총괄과 사고예방 심사과 연구개발 교육과

종합상황실

자료: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http://nics.me.go.kr/sub.do?menuId=8 (검색일: 2015.8.1)

그림 2-15  화학물질안전원 조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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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24시간 화학사고·테러 비상상황실을 운

영한다.76)

3) 화학물질사고 평가 및 정보 시스템

화학물질 사고 관련 정보수집, 평가, 피해예측, 정보전파를 위해 화학

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을 이용하고 있다. 화학물질사고대응 정

보시스템(CARIS)은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

응을 위해 정보 수집부터 피해확산범위의 예측에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2006년 화학사고 및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실시

간 기상정보에 기초하여 사고예상범위, 방제정보, 화학물질의 반응성 및 

인체 유해·위험성 정보, 사고업체의 취급물질정보, 취급량, 주소, 전화번

호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77) 따라서 화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은 기상정보생성시

스템, 실시간 대기확산예측시스템, 대응정보 DB시스템, 사고 유형별 시

나리오 DB시스템, 지리정보(GIS)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78) 현재 소방, 경찰, 군, 지자체 등 522개 대응기관에 배포

되어 운영 중이다.79) 

화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은 화학물질사고 위기 발령과 함

께 가동된다. 화학물질 사고 위기경보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

76)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http://nics.me.go.kr/sub.do?menuId=8 (검색일: 2015.8.1); 서양원

(2015).

77) 천광수 외(2014), pp.38∼42. 

78) KISTEP(2014), p.80.

79) 천광수 외(2014),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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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경우,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주관의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

내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평가를 통해 관심경보 - 주의경보 - 경계경

보 - 심각경보 등 상황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80) 화학물

질사고에 대한 ‘자체위기평가회의’의 평가결과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

면, [그림 2-17]과 같이 화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을 운영하여 

유관기관에 사고정보를 전파하고 사고정보 분석을 통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하여 위기관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80)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2012), p.8. 

자체위기평가회의는 환경보건정책관(의장), 화학물질과장(간사), 정책홍보팀장, 환경보건정책과

장, 수생태보전과장,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장으로 구성되며, 상황의 심각성 및 

정부의 대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긴급조치 필요사항 및 유사시 대응전략을 검토한다.

위기발생

자료: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2012), p.9

그림 2-16  유해화학물질사고 위기경보 발령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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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시
구
동

비
상
시
구
동

기상청자료 기상정보생성시스템

상세 예측
바람장 생성

물질/방제
시설/연구

초기확산평가 대응정보DB시스템 상세확산평가

GIS 표출시스템

피해영향범위 유해농도확산범위

사고대응정보

대응기관

센터
상황실

기상정보 대응정보 물질/방제정보 피해예측정보 대응/피해경로

자료: 박정규·서양원(2013), p.81에서 재인용. 국립환경과학원(No date)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발표자

료 . p.11.

그림 2-17  화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 운영절차

사고지역의 기상예측 및 사고 위험성 평가는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기온, 습도, 혼합층 높이, 표면 거칠기 등과 같은 기상정보를 CARIS 위험

성 평가 모듈에 입력하여 사고 위험 확산반경을 산출하고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범위를 산정한다.81) 이러한 위험성 평가결과와 사

고현장에서 사고 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 조사결과는 오염지역 및 방

제 작업 범위, 경계구역 설정, 그리고 주민대피령 발동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82) 

81)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2012), pp.84~85. 

82)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2012),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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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념

위험지역

(Hot zone)

∙사고현장의 인접지점으로 신체,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곳

∙출입통제소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완전한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출입이 가능

∙화학기동대 등 전문요원이 활동

준 위험지역

(Warm zone)

∙오염지역보다 윗바람지역에 위치

∙인체 또는 환경에 잠재적 영향이 있는 곳(허용농도 등의 잠재위험)
∙안전지역과 오염지역의 완충지대로 인체 및 장비제독소 설치가 가능

∙방독면 등 최소한의 기본 장비 착용

∙풍향 등을 고려 현장지휘본부 설치

안전지역

(Cold zone)

∙준 위험지역보다 윗바람지역에 위치하며 원칙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지만 개인보호

장비는 휴대

∙지휘본부 및 지원시설 설치

자료: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2012), p.89.

표 2-17  경계구역 종류 및 개념

한편,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시스템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 정보시스템(KIS Chem)과 화

학사고 응급대응시스템(CEIS)이 운영 중에 있으며, 화학사고 사례를 수집

하여 발표하는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SC)을 운영하고 있다.83) 특히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SC)에서는 과거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발생

기간, 사고 장소, 사고유형, 원인, 피해현황, 사고 업종 등 다양한 조건별 

사례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84) 

83) 화학물질안전원(2015b),  화학사고 사례와 안전정보 한눈에 보는 공유시스템 공개 . 보도자료

(7월 15일).

84)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홈페이지. http://csc.me.go.kr/main.do (검색일: 20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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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홈페이지. http://csc.me.go.kr/main.do (검색일: 2015.8.1).

그림 2-18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홈페이지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현황

1.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기술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은 사고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이 요구된

다.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기술은 화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 사고 

원인 화학물질 탐지분석 기술, 사고원인 화학물질 방제기술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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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85) [그림 2-19]는 화학물질 흐름에 따른 사고관련기술을 보여주

고 있다.

자료: KISTEP(2014), p.79에서 재인용;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안전연구평가센터(2014).

그림 2-19  화학물질 흐름에 다른 사고관련기술

환경산업기술원(2014)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KISTEP(2014)에서 밝힌 

국가별 화학사고 피해예방-피해저감-사후관리 분야의 기술수준 및 미국

의 기술수준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기술수준의 격차는 [표2-18]과 

같다. 

85) KISTEP(2014),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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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최고기술

보유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사전예방·피해대비 

시스템 기술
미국 65.5 - 100 3.0 81.5 2.0 44.3 -1.4 84.3 0.6

환경피해 저감기술 미국 67.1 - 100 7.7 82.2 4.2 54.4 -2.1 85.9 0.8

사후관리 기술 미국 68.6 - 100 5.6 80.5 3.2 61.7 -3.4 85.5 2.3

평균 미국 67.1 - 100 5.8 81.4 3.3 52.7 -2.2 85.5 1.3

자료: KISTEP(2014)에서 재인용, p.135;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4).

표 2-18  유해화학물질 대응단계별 기술수준 비교

2. 수질오염사고 대응기술

수질오염사고 대응기술로는 사고대응예측시스템과 오염사고 정보의 

수집 및 전파, 방제 등 오염사고 대응 전 과정을 포괄한 수질오염방제시

스템이 대표적이다. 사고대응예측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으로 오염물질의 이동시간과 확산농도를 예측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방제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된다.86) 이 시스템은 2008년 김천 유

화공단 페놀유출사고를 계기로 수질오염사고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의 수리변화를 반영하여 개발된 시스템이다.87) 

사고대응예측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오염사고 내용이 접수되면 슈퍼컴

퓨터에서 운영되는 사고대응모델과 GIS를 이용하여 지형공간에 오염물

질 이동거리, 확산농도를 표현하고, 오염사고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86) 환경부(2010b), 최첨단 사고대응예측시스템을 이용한 수질오염사고대응 체계 구축 . 보도자료 

(12월 17일).

87) 문현생 외(2012), pp.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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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최적의 방제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된다.88) 이 시스템에서는 수

질오염사고 발생 시 실시간 대응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물관리 정보 유

통시스템으로부터 전송받아 4대 강의 유량이 매일 자동으로 갱신된다. 

사고대응예측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최적 방제방안은 사고 대응 유관기관 

및 수질오염방제센터로 전파되어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수질오염방제센터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예방·감시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89)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되는 대응기술은 수질오염물

88) 환경부(2010b), 최첨단 사고대응예측시스템을 이용한 수질오염사고대응 체계 구축 . 보도자료 

(12월 17일).

89)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waterkorea.or.kr/cmmn/link.do?page=pub/centerInfo/backgroundDesc&menu=1 

(검색일: 2015.8.2).

자료: 환경부(2010b), 최첨단 사고대응예측시스템을 이용한 수질오염사고대응 체계 구축 . 보도자료 (12월 

17일).

그림 2-20  수질오염사고 대응예측시스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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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배출정보에 대한 수질자동측정망,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이동형 수

질측정기기(IP-USN) 기반 수집시스템이 있다.90) 

자료: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group/group03/bussiness01/contentsid/1722/index.do (검
색일: 2015.8.2)

그림 2-21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운영 체계도

수질자동측정망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의 70개 측정소에서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TOC 등을 상시 측정하여 수집된 수질정보를 

토대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경보발령 및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91) 

90)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group/group03/bussiness01/contentsid/1722/index.do(검색일: 2015.8.2)

91)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group/group01/bussiness01/contentsid/1858/index.do (검색일 : 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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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group/group01/bussiness01/contentsid/1858/index.do
(검색일 : 2015.8.2).

그림 2-22  수질자동측정망 조기경보 시스템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환경오염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책

임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따르고 있다.92)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

92) 환경정책기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

=%ED%99%98%EA%B2%BD%EC%A0%95%EC%B1%85%EA%B8%B0%EB%B3%B8%EB%B2%95#u

ndefined (검색일: 2015.7.3)

환경정책기본법 의 제7조에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

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

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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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 주요

한 원인으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

자가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킨 오염원인자, 즉 가해자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법률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93) ‘피해자의 입증책임’이라

는 제도적 조건은 통상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구현하여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제도적 개

선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업 등 이해관계자간의 합의 지연 등의 

이유로 인하여 법률 도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 후, 2012년 구미 불

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법제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 구제 강화”

를 선정하였고,94) 2014년 12월 31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국정과제 88)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 구제 강화

- 장외영향평가제,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피해구제체계 마련하여 유해물

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자료: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go.kr/policy/assignment02.php?ass_sub_no=3 (검색일 

2015.7.8).

표 2-19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85 세부내용

고 규정하고 있다. 

93) 홍보람(2014), p.1.

94)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go.kr/policy/assignment02.php?ass_sub_no=3 (검색일 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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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95)의 목적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

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제1조)”이다.96) 

본 법에서 정의하는 ‘환경오염피해’는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

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

해 포함)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제2조 1항)”를 말한다.97) 환경부의 법률

도입에 대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본 법에 근거한 환경오염피해 책임대상 

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기·수질·폐기물·토양·소음진동·

해양 등 오염유발시설이며, 피해배상의 범위는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98) 

본 법의 주요 내용으로 특정 위험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의 의

무화, 피해입증에 관한 인과관계 요건 완화, 피해자에게 인과관계 입증 

관련 정보제공 또는 열람청구권 부여 등을 들 수 있다.99) 본 법의 제3장 

95) 환경부(2014f),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에 선진적인 구제제도 도입 . 보도자료 (12월 31일). 

9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section=&tabNo

=10&query=%ED%99%98%EA%B2%BD%EC%98%A4%EC%97%BC%ED%94%BC%ED%95%B4+%E

B%B0%B0%EC%83%81%EC%B1%85%EC%9E%84+%EB%B0%8F+%EA%B5%AC%EC%A0%9C%E

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24&y=23# (검색일: 2015.

8.3).

9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section=&tabNo

=10&query=%ED%99%98%EA%B2%BD%EC%98%A4%EC%97%BC%ED%94%BC%ED%95%B4+%E

B%B0%B0%EC%83%81%EC%B1%85%EC%9E%84+%EB%B0%8F+%EA%B5%AC%EC%A0%9C%E

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24&y=23# (검색일: 2015.

8.3).

 98) 환경부(2014e),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에 선진적인 구제제도 도입 . 보도자료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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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100) 또한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기 위하

 99) 환경부(2014e),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에 선진적인 구제제도 도입 . 보도자료 (12월 31일).

10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section=&tabN

o=10&query=%ED%99%98%EA%B2%BD%EC%98%A4%EC%97%BC%ED%94%BC%ED%95%B4

+%EB%B0%B0%EC%83%81%EC%B1%85%EC%9E%84+%EB%B0%8F+%EA%B5%AC%EC%A0%9

 구분
피해배상책임 대상 시설 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안)

종류 시설수 종류 시설수

계 252,668 13,224

1. 대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48,615
대기 1종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
4,664

2. 수질
폐수 배출시설 및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49,201

수질 1종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
5,618

3.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4,608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760

4. 건설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1,908 -

5. 가축분뇨 가축분뇨 배출시설 75,697 -

6. 토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2,86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송유관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저장용량 1천㎘ 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556

7. 유해화학

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

리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

질 취급시설

6,88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1,206

8. 소음진동 소음․진동 배출시설 43,254 -

9.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수질․폐기물과 중복)
-

10. 해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

(기름․오염물질․폐기물 저장

시설)
420

피해배상책임 

대상시설과 동일
420

자료: 환경부(2015b), 환경책임보험 도입 환경오염사고 피해배상 길 열려 . 보도자료(7월 30일)

표 2-20  책임대상 및 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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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제9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본 법 제15조에서는 “피해

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및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및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입증과 관련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101) 

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24&y=23# (검색일: 

2015.8.3).

10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section=&tabN

o=10&query=%ED%99%98%EA%B2%BD%EC%98%A4%EC%97%BC%ED%94%BC%ED%95%B4

+%EB%B0%B0%EC%83%81%EC%B1%85%EC%9E%84+%EB%B0%8F+%EA%B5%AC%EC%A0%9

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24&y=23# (검색일: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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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 환경사고 발생 현황102) 

급속한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중국에서는 환경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2000년대 초반에는 2000년 2,411건, 2001년 1,842건, 2002년 1,921건

으로 연평균 2,000여 건의 환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00여 건의 

환경사고가 발생하였다.103) [그림 3-1]과 같이 최근에는 환경사고 발생 횟

수는 증감을 반복하는 등 불규칙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ndsj/(검색일: 2015.8.25). 董战峰(2015).

그림 3-1  중국 환경사고 발생 현황(2000∼2014)

1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본 연구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2015년 9월 9일 중국환경계획원과 

공동연구 LOA(LETTER OF AGREEMENT REGARDING ON THE SINO-KOREAN COOPERATIVE 

RESEARCH ON EMERGENCY RESPONSW POLICY AND RISK MANAGEMENT SYSTEM FOR 

ADDRESSING ENVIRONMENTAL ACCIDENTS IN CHINA AND KOREA)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국환경계획원(中國環境規劃院) 董戰峰 박사가 본 연구에 참여하여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 현황과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장은 董戰峰 박사가 집

필한 “中国应对环境事故的应急风险管理与中韩合作方案研究报告”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 董戰峰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한 중국의 각종 법규

에 관한 일부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103) 中华人民共和国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ndsj/ (검색일: 20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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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환경사고를 환경사고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일반 사고, 비교적 

큰 사고, 중대한 사고로 구분하는데, 최근 5년 동안(2010~2014) 중대한 사

고가 26건(전체의 1%), 비교적 큰 사고가 57건(2.1%), 일반 사고가 2,604

건(96.9%) 발생하였다.104) 

연도 발생 횟수 및 비중 중대한 사고 비교적 큰 사고 일반 사고 총계

2010
발생 횟수 3 12 405 420

비중(%) 0.7 2.86 96.4 100

2011
발생 횟수 12 12 518 542

비중(%) 2.2 2.2 95.6 100

2012
발생 횟수 5 5 532 542

비중(%) 0.9 0.9 98.2 100

2013
발생 횟수 3 12 697 712

비중(%) 0.4 1.7 97.9 100

2014
발생 횟수 3 16 452 471

비중(%) 0.6 3.4 96.0 100

자료: 董战峰(2015), pp.1~2.

표 3-1  2010~2014년 피해정도에 따른 중국 환경사고 발생 현황

분야별로는  수질오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

기오염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2008년간 전체 환경사고에서 수질오염사고의 비중이 가

장 높았으며, 2009년부터는 대기오염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05) 

104) 中华人民共和国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ndsj/(검색일: 2015.8.25).

105) 中华人民共和国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ndsj/(검색일: 20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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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대기오염사고

폐기물환경사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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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华人民共和国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ndsj/(검색일: 2015.8.25)

그림 3-2  중국 부문별 환경사고 발생 현황(2000∼2010)

환경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다음과 같다. [표 3-2]와 같이 지난 

2000∼2010년간 분야별 환경오염사고의 경제적 손실을 살펴본 결과, 수

질오염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93,415만 위안으로 분야별 환경사고 중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사고의 경

제적 손실이 16,917만 위안으로 전체 환경사고 경제적 손실액의 10.93%

를 차지하였다.106) 

수질오염 사고 대기오염 사고 폐기물오염 사고 소음 및 진동 기타

사고발생 횟수 6928 4592 640 606 709

경제적 손실

(만 위안)
93415.7 16917.82 4038.38 2448.19 14869.51

평균 오염손실

(만 위원/건)
13.48 3.68 6.31 4.04 20.97

전체 사고 중 비중 60.38% 10.93% 2.61% 1.58% 9.61%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ndsj/(검색일: 2015.8.25)

표 3-2  중국 2000∼2010년간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106) 中华人民共和国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ndsj/(검색일: 20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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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중국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사고(전체 발생건수의 

42%)가 발생하였으며, 동부지역이 32%, 중부지역이 26%로 뒤를 이었다. 

환경사고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손실은 동부지역이 가장 크며(전체 경제

적 손실의 55%), 다음으로 서부지역이 전체 경제적 손실 중 36%를 차지

하며 뒤를 이었다. 중부지역은 많은 오염사고 발생비중에 비해 경제적 손

실이 비교적 적었다(전체 경제적 손실의 9%).107)

주: 좌측 지도-환경오염사고 발생 횟수, 우측 지도-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자료: LI Hongxiang(2015), p.9.

그림 3-3  중국 지역별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및 경제적 손실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안전생산사고, 교통운송사고,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등과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지진, 산사태, 태풍재해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에서도 안전생산사고로 인한 환경사고가 전체 환경사고의 약 50%를 차지

하여 환경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108) 

107) LI Hongxiang(2015), p.9. 

108) 董戰峰(2015),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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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는 화학물질사고, 교통운송사고 및 위법적인 오염물질 배

출로 인한 오염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8년∼2011년간 발

생한 돌발환경사고 568건 중 화학물질사고가 287건으로 전체 돌발환경사

고의 51%를 차지하였다. 2008년부터 매년 화학물질 관련 돌발환경사고의 

비중 또한 57%, 58%, 47%, 46%에 달하였다.109)

제2절  중국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체계

1. 법적 체제

1) 법률법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고응대법(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
法) 과 환경보호법(環境保護法) 의 총괄적 법률과 대기오염방지법(大

气污染防治法) , 수질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 고체폐기물환경오염

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등 오염방지에 대한 개별법에 환경사

고 대응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07년 제정된 돌발사고응대법 은 이른바 ‘돌발사고’에 대한 응급관

리를 규범화한 첫 종합성 법률로 총 7장 70조로 구성되어 있다.110)  ‘돌발

사고’에는 자연재난, 사고재난, 공공위생 사고, 사회 안전사고가 포함되

며, 이 중에서 환경사고는 사고재난에 속한다.111) 돌발사고응대법 에서

109) 董戰峰(2015), p.3.

110) 突发事件应对法 . 

http://www.gov.cn/flfg/2007-08/30/content_732593.htm (검색일: 2015.8.5).

111) 추장민 외(2014),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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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고 관리체계, 예방과 대응, 모니터링 및 예·경보, 응급 대처 및 사

후복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112) 본 법에 따

중국 돌발사고응대법 에서 돌발 사고의 유형 중 하나인 사고재난에는 공업, 광산, 상업, 무역 

등 기업의 각종 안전사고, 그리고 교통·운송사고, 환경오염사고와 생태파괴사고가 포함된다.

112) 추장민 외(2014), p.89.

법 률 규정 내용

돌발사고응대법

(突发事件应对法)
∙돌발사고에 대한 대응 준비, 모니터링, 예·경보, 응급 대응, 구조, 사후 복원,

법률적 책임

환경보호법

(环境保护法)

∙제47조: 관련 부처 및 기업의 돌발사고응대법 규정에 따른 돌발환경사고 

위험 규제, 대응 준비, 응급대응, 사후 복원 등에 대한 업무 규정 

∙돌발환경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경보 제도, 환경사고 보고체계 등 규정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

(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제15조: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 가능 

∙제62조: 위험폐기물의 생산, 수거, 저장, 운송, 이용, 처리 기업은 사고예방조

치 및 응급예안을 수립할 의무를 가짐 

대기오염방지법

(大气污染防治法)
∙제9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돌발응급관리체계에 포함

시키고, 심각한 대기오염 응급 예안 작성 의무를 가짐 

수질오염방지법

(水污染防治法)

∙제66조: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부처는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 기업 사업장은 

돌발사고응대법 에 근거하여 수질오염사고 대응 준비, 처리, 사후 복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함

∙제67조: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 기업은 수질오염사고 응급대응방안을 수립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함. 위험화학물질 생산, 보관 기업은 안전생

산사고 과정에서 폐수, 폐액의 직접 배출을 방지해야 함 

∙제68조: 기업은 사고 발생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장의 응급대응

방안을 작동시킴과 동시에 사고발생지 현급이상 인민정부 또는 환경보호부처

에 보고해야 함. 환경보호부처는 사고접수 후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함 

∙제83조: 기업이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처

로부터 개정 명령을 받으며, 사안이 엄중할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사고 응급대응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수질오염사고 발생 후 수질오염사고 응급대응방안을 제때 작동시키지 않은 

경우

해양환경보호법

(海洋环境保护法)

∙제18조:국가는 해양오염사고 방지 요구에 따라 국가의 중대 해상오염사고 

응급계획을 수립해야 함. 국가 해양행정주관부처는 전국 해양 석유탐사개발 

중대 해상유류유출 응급대응계획을 제정할 책임이 있으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함

자료: 董战峰(2015), pp.5~7.

표 3-3  중국의 환경사고 응급 관리 관련 법률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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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무원은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매뉴얼과 같은 국가돌발사고전체응급

예안(国家突发公共事件总体应急预案) 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중

앙 정부와 지방 정부 또한 각각의 응급 예안을 수립해야 한다.113) 

1979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 은 2014년 개정을 통해 돌발환경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경보 제도, 환경사고 보고제도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본 법 제47조에서는 각 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와 기업으로 하

여금 돌발사고응대법 에 근거하여 돌발환경사고의 위험 예방, 대비, 응

급대응 및 사후복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114) 

이와 함께 환경보호 관련 개별법인 대기오염방지법 , 수질오염방지

법 ,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등에서도 분야별 돌발오염사고의 응급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응급 예안 작성 의무, 오염자 보고 의무, 정부 

및 관련 주관부처의 응급대응책임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 관련 행정 법규 

환경사고 대응에 관한 총괄적 법률인 돌발사고응대법 과 환경보호

법 에 근거하여 수립된 환경사고 대응 및 관리 관련 하위 행정법규로는 

중국이 2005년 돌발환경사고 응급 대응체계에 관한 법규로 발표한 국가

돌발공공사고전체응급예안 과 2006년 공표된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

안(国家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 이 있다.

국가돌발공공사고전체응급예안 은 돌발사고의 등급 및 유형을 분류

하고 있으며, 사고 대응 조직체계, 안전보장 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

113) 추장민 외(2014), p.89.

114)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http://zfs.mep.gov.cn/fl/201404/t20140425_271040.htm(검색일: 20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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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예안에서는 생태환경 훼손사고를 국가돌발공공사고에 포함시키

고 있다.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은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법규로, 국

가돌발공공사고전체응급예안 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신 환경보호법

과 돌발사고응대법 에 의거하여 2014년에 개정되었다. 본 예안은 돌발

환경사고의 정의, 예안활용범위, 대응지휘체계, 모니터링 및 예·경보와 

정보보고 체계, 사고 등급별 대응 체계 및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에서 나타나는 중국 환경사고 대응 체계

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에서 정의하는 돌발환경사고는 “오

염물질 배출 또는 자연재해, 생산안전사고 등의 요인으로 오염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 등 유해물질이 대기, 물, 토양 등 환경매체에 유입되어 환경

질 하락에 영향을 미쳐 국민건강과 재산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또는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여 긴급 조치

가 필요한 사건”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돌발성 환경오염

사고와 방사능 오염사건이 포함된다.115) 

위 예안 에서는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표 3-5]와 같이 환경사고를 네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116) 환경사고 대응 업무를 예·경보, 응급대

응, 사후 업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115)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家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2/03/content_9450.htm(검색일: 2015.8.6).

핵 시설 및 관련 활동으로 발생한 원자력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사건, 해상유류유출 사고, 

선박오염사고의 대응은 관련 응급예안에 따라 수행하고, 심각한 대기오염은 대기오염방지행

동계획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116) 추장민 외(2014), p.92,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家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的通知 (12월 29일)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2/03/content_9450.htm(검색일: 20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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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1등급

(특중대 

사고)

∙사망자 30명 이상, 또는 중독(중상)자 100명 이상일 경우

∙환경사고로 5만 명 이상이 이주하거나, 직접경제손실이 1억 위안 이상일 경우

∙지역 생태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희귀동식물의 생존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유발한 경우 

∙환경오염으로 시급 이상 도시 집중식 음용수원지 취수가 중단된 경우 

∙1∼2류 방사원 규제 능력을 상실하여 심각한 방사능오염이 발생한 경우

∙인접국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2등급

(중대한 

사고)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사망자 또는 중독 또는 중상자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경우

∙환경오염으로 이주 주민이 1만 명 이상, 5만 명 이하인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천 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이하인 경우 

∙지역 생태 기능의 부분적 상실 또는 희귀동식물의 생존 환경이 오염된 경우 

∙환경오염으로 현지 경제, 사회활동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 경우, 거주지 이주자가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인 경우

∙환경오염으로 주요 현급 이상 도시 음용수원지의 취수 중단을 유발한 오염 사고 

∙1, 2류 방사원의 유실, 도난 또는 제어 능력 상실 

3등급

(비교적 큰 

사고)

∙사망자가 3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중독 또는 중상자가 50명 이하인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주 주민이 5천 명 이상, 1만 명 이하인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 경제적 손실이 500만 위안 이상, 2천 만 위안 이하인 경우

∙환경오염으로 국가 중점보호 동식물이 훼손된 경우 

∙환경오염으로 농촌 집중식 음용수원지 취수가 중단된 경우

∙3류 방사원의 유실, 도난 및 통제 능력 상실의 경우

∙인근 지역 시급 행정구역에 영향을 미친 경우

4등급

(일반 

사고)

∙사망자가 3명 이하 또는 중독 및 중상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환경오염으로 이주 주민이 5,000명 이하인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 경제적 손실이 5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근 행정구역과 분쟁이 발생, 일부 집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4∼5류 방사원의 유실, 도난 및 통제 능력 상실의 경우 

자료: 추장민 외(2014), p.92, 中國政府網(2014).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家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的通知
(12월 29일)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2/03/content_9450.htm(검색일: 2015.8.6).

표 3-4  중국의 돌발 환경사고 등급 분류

예·경보 업무로는 경보발령체계, 사고 정보 수집 및 보고 체계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데, 경보발령은 사고발생 가능성, 긴급성, 위험성에 따라 

청색, 황색, 갈색, 홍색의 4단계 경보체계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117)

대응 업무로는 사고 등급에 따른 지휘 기구, 현장 대응조치 및 주민 대

117)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家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的通知 (12월 29일)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2/03/content_9450.htm(검색일: 20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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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국제사회로의 통보 및 지원요청, 정부차원의 대응 업무 등이 제시되

어 있다. 1~2등급 사고의 대응 업무는 사고 발생지 성급 인민정부가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3등급 사고의 대응은 발생지역 시급 인민정부가, 4등급 

사고의 대응은 사고 발생지 현급 인민정부가 총괄한다.118) 

사후 업무로는 돌발환경사고 종료 후 피해평가, 사고 조사, 보상, 환경

복원 등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119) 

3) 대응계획

중국이 환경보호법 과 돌발사고응대법 ,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

안 등을 개정하여 환경위험성에 대한 법규를 강화함에 따라, 국가환경

보호 5개년 규획 , 화학물질환경위험방지규획 , 환경모니터링능력건설

규획 및 중금속오염방지규획 등에서도 환경위험예방 및 환경사고 응

급대응관리체계 건설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다.

먼저 국가환경보호 12차 5개년 규획(国家环境保护“十二五”规划) 에서

는 ‘환경위험 예방’을 12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 국가 환경보호의 주요 임

무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환경위험 예방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환경위

험 전 과정 관리, 중금속오염사고 발생추이 억제, 폐기물 안전처리 및 화

학품 위험방지체계 건설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환경사고 응급 대응을 위

해서 환경응급구조지원연락체계 건설, 환경응급예안 완성 및 정기적인 

환경사고 응급훈련 실시 등이 포함되었다. 돌발환경사고 응급구조에 있

118)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家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的通知 (12월 29일)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2/03/content_9450.htm(검색일: 2015.8.6).

119)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家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的通知 (12월 29일)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2/03/content_9450.htm(검색일: 20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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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정부 주관부처의 주도하에 관련부처가 협조하며 사회가 참여하는 

환경응급구조지원체계를 건설토록 하였다. 

화학품환경위험방지 12차 5개년 규획(化学品环境风险防控“十二五”规
划) 은 중국이 환경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수립한 최초의 국가급 규획이

다. 본 규획에서는 화학물질 환경위험 예방을 위해 ‘산업구조 조정 및 고

도화 촉진’, ‘건전한 생산 및 관련 분야 핵심프로세스 환경관리’, ‘특정 오

염물질 배출규제’, ‘환경관리감독능력제고’ 의 4개 분야에서 주요 임무를 

제시하였다. 또 화학물질 환경위험관리제도 체계화, 화학물질 환경위험

관리 능력 강화, 중점 예방 업종·기업·화학품의 환경위험 예방 수준 제

고를 위한 단계별 목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본 규획에서 제안한 중점 

예방 화학품은 총 58종이며, 중점 예방 업종에는 석유화공, 코크스 및 핵 

연료 가공업,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제조업, 유색금속제련 

및 가공업, 방직업 등 6개 업종과 석탄 액화 및 가스화 산업 등이 포함되

었다.

환경감독관리능력건설 12차 5개년 규획(环境监管能力建设“十二五”规
划) 에서는 환경사고 조기경보 및 응급대응능력 건설을 목표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환경응급대응능력 건설, 중금속·위험폐기물·위험화학

품·핵과 방사능 등 유독유해물질 오염사고 예방 수준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중금속오염방지 12차 5개년 규획(重金属污染防治“十二五”规划) 은 중

금속오염방지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

기 위하여 환경보호부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정보화부, 재정부, 국토

자원부, 농업부, 위생부 등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규획이다. 본 규획에

서는 중금속 오염방지 목표와 임무,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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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개발 촉진, 중금속오염원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중금속오염방지체계를 수립하고 사고대응체계와 환경과 

건강위험평가체계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구 분 법규 및 주요 계획

종합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고응대법 ∙ 환경보호법

분야별 개별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행정법규 ∙ 국가돌발공공사고전체응급예안 ∙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관련 계획

∙ 국가환경보호 12차 5개년 규획 ∙ 화학품환경위험방지 12차 5개년 규획

∙ 환경감독관리능력건설 12차 5개년 규획

∙ 중금속오염방지 12차 5개년 규획

자료: 董战峰(2015), pp.3~10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5  환경사고 대응 법적 기반

2.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1) 관리체계

중국은 등급별 관리와 발생지역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의 관리를 환경

사고 관리체계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응급관리체계는 

중앙급의 비상설 응급지휘기구와 상설 사무기구, 그리고 지방의 각급 지

휘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돌발공공사고전체응급예안 에 따라 국무

원이 중국 돌발공공사고 응급관리업무의 최고 행정지도기구의 역할을 수

행하며, 상설 사무기구로 국무원 판공청 내에 국무원응급관리판공실을 

두고 있다.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돌발공

공사고에 대한 응급관리업무의 행정 지도기구로서 관할 지역의 각종 돌

발공공사고의 대응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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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기구별 역할

특/중대한 돌발환경사고(1~2등급 환경사고)에 대한 총괄 지휘 및 일상 

관리감독 업무는 환경보호부가 담당한다. 2002년 설립된 환경보호부 소속 

‘환경응급사고조사센터(环境应急与事故调查中心)’가 전국 환경오염 및 생

태파괴 사고 응급대응 시스템 건설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응

급사고조사센터’ 내에 설치된 ‘환경보호부 환경응급지휘지도소조 판공실’에서 

명칭
설립

시기
소속부처 주요 직무

환경응급및사고

조사센터
2002 환경보호부

∙중대한 돌발환경사고 응급대응, 정보보고, 응급경보 등

∙12369 전화 제보 및 인터넷 제보 접수 

∙중대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및 중대 건설사업 환경위법 안

건 및 사고 조사 

∙환경법 집행 조사업무 참여

국가재난감축센터 2002 민정부

∙국가재해관련 통계정보 관리, 재해 및 위험 평가, 상품서비

스, 공간기술응용, 과학기술과 정책법규 연구, 교육홍보 

등 수행 

∙정부 재난감축 등 업무에 정보제공, 기술지원, 자문 등 수행

위생응급판공실 2004
국가위생과계획

생육위원회

∙전국위생응급업무 지도 및 협조

∙위생응급 및 긴급 의료구조 계획, 제도, 예안, 조치 수립

∙돌발 공공위생사고의 예방, 모니터링 경보, 대응구조, 분석

평가 등 위생응급활동

국가안전생산응급

구조지휘센터
2005 국무원

∙전국안전생산응급구조종합감독관리 행정업무

∙국무원 안전생산돌발사고응급예안 규정에 따라 협조, 안
전생산 사고재난 응급구조 지휘 등

국가해상유류유출

응급센터
2010

교통운송부

∙국가해상 선박오염사고 등 응급처리업무, 국가해상 수색

응급대응체제 및 관련 업무 

∙중대 해상유류유출 대응, 해상해적방지 등 관련업무 조직,
협조, 지휘 

도로모니터링 및 

응급대처센터
2012

∙전국 공공도로망 운행 모니터링 중대 돌발사고 경보 및 

대응기술지원, 정보제공서비스 등 분야의 규장제도 제정

∙국가공공교통돌발사고응급예안 초안 작성 및 수정 작업

지질재해응급관리

판공실
2012 국토자원부

∙지질재해 응급 대응, 조직, 협조, 지도 및 지질재해방지 

감독 업무

∙돌발지질재해 응급예안과 응급처리 등 수립 실시

자료: 董战峰(2015), pp.13~14.

표 3-6  기관별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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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중대한 환경오염사고와 생태파괴사고의 응급 대응 및 조사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2005년 국무원 안전생산 강화 업무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进一步加

强安全生产工作的决定, [2004] 2호) 에 따라 설립된 ‘국가안전생산응급구

조지휘센터’는 전국 안전생산 사고에 대한 응급구조 및 감독·관리의 업

무를 담당한다. 또 국무원안전생산돌발사고응급예안(国务院安全生产突

发事件应急预案)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안전생산사고 재난 응급

구조 지휘 업무에 협조한다.

3. 응급대응 및 관리기술 조치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에서는 돌발환경사고 발생지역 현급 이상 

정부, 정부 유관부처가 반드시 취해야 할 대응 조치와 특/중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환경보호부와 유관 환경사고전문지휘기구가 취해야할 대응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경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지역 현급 이상 정부와 정부 유관부처가 취

해야 할 응급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응급 예안을 즉시 가동

한다. 둘째, 예·경보를 발령한다. 셋째, 피해영향 주민의 대피, 이주 등 

안전조치를 취한다. 넷째, 각 환경응급구조대를 현장에 진입시키고 환경

모니터링부처는 응급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사고 진행상황 

보고도 함께 수행한다. 다섯 째, 돌발환경사고 예상피해에 대응하여 현장 

격리 및 사용 제한, 위험확산 행동 및 활동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여

섯째, 환경응급대응에 필요한 물자와 설비를 준비한다.

중대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보호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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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1) 돌발 환경사고 발생지 성급 환경응급지휘기구, 현장응급지휘

부, 관련 전문응급지휘기구간 통신연락망 개통, 2) 환경보호부 지도 부

서에 즉시 보고, 필요시 환경응급지휘부 설치, 3) 돌발환경사고 기본 상

황 및 응급구조 진행 상황을 국무원에 보고, 4) 전문가단 구성 및 상황 

분석, 5) 관련 응급구조 지원인력 및 전문가 현장파견, 현장응급구조 지

휘 등이다.

사고발생지역 현급 이상 정부와 유관부처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먼저 

1) 응급예안 실시, 2) 경보 발령, 3) 피해예상주민 대피 및 이주 지원, 4) 

환경응급구조대 진입 명령 및 환경모니터링 부서의 응급모니터링 활동 

실시, 실시간 상황보고, 5) 돌발 환경사고 피해가능성을 고려하여 장소 격

리, 봉쇄 또는 사용 제한 및 위해확산 활동 중지, 6) 환경응급소 긴급물자 

및 설비 준비 등이다. 유관부처의 환경사고전문지휘기구가 취해야 할 조

치는 1) 해당 부처 응급예안 실시, 국무원 및 환경보호부에 통보, 2) 해당 

부처 응급지휘기구 운영, 3) 응급구조 업무 시행 등이다. 성급 지방정부

의 응급조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국무원 유관 부처

연석회의

전문가단 환경응급지휘부

유관부처및관련응급기구 구조대 사건발생지 인민정부 응급지휘기구

∙ 총괄지휘
∙ 부처간 업무 조정

∙ 아래 3개 기구에 사고상황 정보 통지
∙ 기초자료 수집 및 구조지원 및 대처방안 제안

∙ 현장 지원인력 파견 ∙ 현장 총괄 지휘

자료: 추장민 외(2014), p.93에서 재인용; 環境保護部環境應急與事故調査中心 編(2012), pp.168~169.

그림 3-4  중국 환경사고 대응 조직체계



제3장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91

4. 경보 발령 및 정보 공개

환경사고 발생 시 경보 발령 및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은 중국의 국가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 돌발환경사고정보보고방법(突发环境事件信息

报告办法) ,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突发环境事件应急管理办法) 등

에서 돌발환경사고 정보의 수집, 보고, 공개 등 절차, 내용, 방법 등에 대

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4년 개정된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은 모니터링 예·경보와 

정보보고에 대한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경보 발령이 필요한 돌발환경사

고에 대해서 사고발생 가능성, 시급성, 위해성 등에 따라 청색, 황색, 갈

색, 홍색의 4단계로 경보를 발령한다.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돌발환

경사고 발생 시 지방인민정부에 경보 발령을 제안해야 하며, 동급 관련 

부처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 인민정부 또는 권한이 있는 관련 부

처는 해당 행정지역 주민들에게 경보발령 소식을 알리고 영향 가능 지역

에도 통보해야 한다. 상급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돌발환경사고 발생가능성

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면, 피해지역의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야 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부처는 예

방 및 응급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돌발 환경사고 경보를 발령한 지방 

인민정부 또는 관련부처는 사고 발생 추이와 조치의 효과성에 따라 경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돌발환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위

험성이 소멸되면 경보해제를 발표하고 관련 조치를 종료한다. 또한 원활

한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

하여 중국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행정법규에 정보공개의 절차, 내

용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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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중국 환경사고 정보 보고 절차

주: M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PB-Environmental Protection
Board

자료: Zhang yunshen(2015), p.14.

주:①일반(4급) 환경사고 대응 ②비교적 큰(3급) 환경사고 대응 ③중대한(2급) 또는 특대(1급) 환경사고 대응.
자료: Zhang yunshen(2015), p.15.

그림 3-6  중국의 환경사고 위험 등급별 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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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평가 

최근 중국에서는 건설항목환경위험평가기술도칙(建设项目环境风险
评价技术导则) , 환경위험평가기술지침-염기염화기업환경위험등급구분

방법(环境风险评估技术指南—氯碱企业环境风险等级划分方法) , 환경위

험평가기술지침-황산화물기업환경위험등급구분방법(环境风险评估技术
指南—硫酸企业环境风险等级划分方法) , 환경위험기술지침-납제련 기업 

환경위험등급구분방법(环境风险评估技术指南—粗铅冶炼企业环境风险等

级划分方法) , 중점환경관리위험화학품환경위험평가보고서작성지침(重

点环境管理危险化学品环境风险评估报告编制指南) , 기업돌발환경사고

위험평가지침(企业突发环境事件风险评估指南) 등 일련의 환경위험 평가

방법에 관한 규칙의 도입을 통해 환경위험 평가방법의 제도화 작업을 진

행하고 있다.

건설항목환경위험평가기술도칙 에 따르면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분

야에서 환경위험은 일반적으로 ‘돌발성 사고가 환경(또는 건강)에 위해한 

정도’를 말한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환경위험성 평가는 건

설사업의 건설 및 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돌발성 사고 또는 

사고로 인한 유독유해 물질 및 연화폭발 물질 등이 유출되어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친 영향과 피해를 평가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기술지침-염기염화기업 환경위험등급구분방법 , 환경

위험평가기술지침-황산화물 기업 환경위험평가등급구분방법 , 환경위험

기술지침-납제련기업환경위험등급구분방법 등의 규칙은 해당 기업의 환

경오염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의 기술적 평가기법을 제공

한다. 따라서 평가내용에는 해당기업이 유발 가능한 환경위험의 요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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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감성 등의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지표와 기업환경위험관리수준, 사고

응급대응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점환경관리위험화학품환경위험평가보고서작성지침 에서는 기업의 

중점 환경관리 위험 화학품이 기업 생산/사용 과정과 돌발환경사고 시 환

경, 건강 및 생명안전에 미치는 단기, 장기적 부정적 영향을 함께 평가하

는 규정을 담고 있다. 평가내용에는 기업의 중점 위험화학품의 종류와 수

량, 일상 환경관리 상황, 환경관리제도 집행 상황, 환경응급대응 기업내부 

환경관리 현황 지표와 기업 외부 환경민감성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돌발환경사고위험평가지침 은 기업의 돌발환경사고 위험평가의 

내용, 절차, 방법을 규정하였다. 이 지침은 발생 가능한 환경사고에 대한 

기업의 환경위험평가에 활용한다. 평가대상은 지침의 부록 B에 명시된 

돌발환경사고위험물질 임계량 명단 중 화학물질 및 기타 돌발환경사고 

유발가능 화학물질을 생산, 사용, 보관 또는 방출(생산원료, 연료, 상품, 

중간재, 부자재, 촉매제, 보조생산물질, ‘3폐’ 오염물질 등 포함) 하는 기업

명 칭 발표기관 관리대상 목적

1
건설항목환경위험평가기술도

CLR(HJ/T169-2004）
환경보호부환경

평가사
건설항목

사고위험 계산 및 

예방조치 제안

2
환경위험평가기술지침-염기염화

기업환경위험등급구분방법 중국 보험감독관리

위원회 

환경보호부 정책법

규사

염기염화기업

환경오염책임보험3
환경위험평가기술지침-황산화물 

기업환경위험등급구분방법
황산화물 기업

4
환경위험기술지침-납제련 기업 환

경위험등급구분방법
납제련 기업

5 오염장소위험평가기술도칙
환경보호부 

과학기술사
오염장소 오염장소 개발관리

6 기업돌발환경사고위험평가방법
환경보호부

응급센터

환경위험물질 

취급기업

환경위험분류등급

관리

자료: 董战峰(2015), pp.19~20.

표 3-7  환경위험평가기술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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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지침은 기업돌발환경사고 등급구분방법, 310개 종류의 돌발환경

사고위험물질 및 임계량 명단, 기업 환경위험 예방 및 응급조치 실행기준 

및 기업 돌발 환경사고 위험평가보고서 작성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1. 법적 체계

중국의 화학물질 사고 응급대응 법적체계는 돌발사고응대법 과  환

경보호법 , 그리고 이들 법률에 따라 제정된 관련 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환경보호법 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중국 정부가 도입한 시행 규칙 등 주요 법규 도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먼저 1979년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환경보호법 을 발표한 이후, 중

국 화학물질 관련 입법 활동이 시작되었다. 1987년 국무원은 화학위험

물질 안전관리조례(化学危险物品安全管理条例) 를 발표하였는데, 본 조

례는 화학위험품의 생산, 사용, 보관, 운송, 경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다. 1994년 환경보호부는 화학품 최초 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을 발표

하여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는 유독화학품의 명단을 제시, 명단에 포함

된 화학물질의 수출입시 환경관리등기 및 심사비준을 의무화하였다. 또

한 1995년 위험폐기물의 폐기화학품의 생산, 수거, 보존, 운송, 이용, 처리

와 수출입 등 전 과정 관리와 오염예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고체폐기

물환경오염방지법 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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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는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危险化学品安全管理条例) 를 

발표하여 기존의 화학위험물질 안전관리조례 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에는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을 발표하여 

신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폐기위

험화학물질환경오염방지방법(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防治办法) 을 발표

하여 폐기위험화학물질의 생산, 수집, 운송, 이용, 처리활동에 대한 환경

오염방지 활동 등에 관한 법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시행 규칙의 도입 

구 분 법규 및 규장, 규범

환경보호 종합 법률 환경보호법(1989 제정, 2014 개정)

오염방지 단행법
해양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청정생산촉진법 등

행정법규

감독규제화학물질조례, 후이하수질오염방지임시조례, 농약관리조례, 사용유독물

품업종장소노동보호조례, 위험폐기물경영허가관리방법, 위험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 등

부문 규장

화학물질1차수입 및 유독화학물질수출입환경관리규정 

위험화학물전이연단관리방법

폐기위험화학물질환경오염방지법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위험화학물질등록관리방법

위험화학물질경영허가관리방법

위험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방법

중점환경관리위험화학물질 목록

화학물질 환경관리 

기준 및 기술 규범

화학물질측정준칙 

상용위험화학물질 분류 및 마크

국가위험화학물 목록

중국수출입엄격제한 독성화학물질 목록

중국현재보유화학물질 목록

위험화학물질 명단

위험화학물질 분류 및 번호 

화학물질 안전기술설명서 내용 및 사업절차 

화학물질분류 및 위험성공시 준칙

화학물질환경위험평가도칙

신화학물질위험성감병도칙 등

자료: 董战峰(2015), pp.22~24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8  화학물질 관리 법규 및 규장,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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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비 과정을 거쳐 중국의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체계가 형

성되었다. 

2. 관련 계획

중국은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에 관한 2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고 있다. 2대 계획은 바로 전국 주요 업종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방지 12차 

5개년 규획(全国主要行业持久性有机污染物防治“十二五”规划) 과 화학물

질 환경위험 예방 12차 5개년 규획(化学品环境风险防控“十二五”规划) 을 

말한다.  

2012년 환경보호부와 관련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전국 주요 업종 잔

류성유기오염물질방지 12차 5개년 규획 에는 중점 업종의 다이옥신 배출

증가 추이 완화, 다량의 폴리염화 바이페닐을 함유한 전력설비 및 살충제

류 POPs 폐기물 등의 무해화 관리와 안전관리, POPs 관리능력 강화를 위

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3년 발표한 화학물질 

환경위험 예방 12차 5개년 규획 은 중국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화학물질 

환경관리 규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 화학물질 환경위

험관리제도 체계 건설, 화학물질 환경관리능력 배양, 중점 예방 업종, 중

점 예방 기업, 중점 예방 화학물질의 환경위험 예방수준 제고 등을 담고 

있다. 본 규획에서는 또한 58종의 환경위험 예방 화학물질과 석유가공,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제조업 등 중점 예방 업종을 선정하였

다.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 기업의 수와 화학물질 생산 및 

사용량이 비교적 많고 기업의 지리적 위치가 생태환경에 민감한 지역을 

중점 예방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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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1) 조직기구

화학물질의 일상적인 관리기구는 ‘환경보호부 오염방지사 화학물질관

리처(环境保护部污染防治司的化学品管理处)’이다. 주요 업무는 화학물질 

환경관리에 대한 계획, 법률, 법규, 규장, 기준, 규범 등을 작성하고 관리

감독 및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화학물질 환경위험평가체계 운영, 중점

규제 화학물질 목록 작성, 화학물질 수출입 및 신화학물질 등록 등의 업

무를 수행한다. 화학물질 사고대응 업무는 ‘환경보호부 환경응급사고조

사센터’가 담당한다. 기업체의 위험 화학물질 안전생산에 관한 업무는 ‘국

가안전감독관리총국 안전감독관리삼사(国家安全监督管理总局安全监督

管理三司)’가 담당하며 사업장의 특/중대 사고의 조사처리와 응급구조지

원 업무에 참여한다.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에 따르면 중국의 응급대응조직체계는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국가 차원의 지휘기구, 지방정부 차원의 지휘기구, 

현장지휘기구로 구성된다. 환경보호부는 특/중대한 돌발환경사고에 대응

하는 지도·협조 및 환경대응의 일상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현급 이

상 지방인민정부는 관할지역 내의 돌발환경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월경성(지역간) 사고에 대응하여서는 관련 행정지역 인민정부가 공동으

로 대응하거나 두 지역 공통의 상위 지방인민정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다. 돌발환경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인민정부는 현장지휘부 설립 필요성

에 근거하여 현장조직지휘부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대응에 참여하는 관

계 기관과 인원은 현장지휘부의 총괄지휘를 따라야 한다. 중국의 화학물

질 위험사고 응급조직기구는 돌발환경사고 대응조직기구와 동일하다.



제3장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99

2) 관리체계

중국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는 예방위주, 오염원 규제, 위험관리 등의 

원칙에 따라 순환경제, 녹색화학, 청정생산 등의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시

행하고 있다. 중국 화학물질 위험예방에 관한 관리체계는 연구단계에 있

는데 조사 - 측정 - 감별 - 평가 - 등록 - 진입 - 퇴출 - 등급화 - 청정생산 

- 모니터링 - 감독 - 배출규제 - 후 평가 - 대응 - 폐기물처리 등 화학물질 

전 과정 관리를 위한 제도도입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3) 응급대응 담당기관 

국가돌발환경사고예안 에 따르면 환경사고의 심각수준 및 확산추이

에 따라 특/중대 사고는 1∼2등급에 속하여 사고발생지 성급 인민정부가 

응급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비교적 큰 환경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지의 시

급 인민정부가 응급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 환경사고 및 3∼4급에 속

하는 환경사고의 응급대응은 사고발생지역 현급 인민정부가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발생 경과 및 사고피해 현황에 따라 응급대응 담당기관의 

조정이 가능하다.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

국가돌발환경사고예안 에 따르면 화학물질 환경사고 예·경보 및 정

보공개는 돌발환경사고 응급 경보발령 및 정보공개 절차와 동일하다. 

먼저 경보발령은 사고의 발생 정도에 따라 청색-황색-갈색-홍색의 4단

계로 나뉘며, 지방 환경보호부 주관부처는 환경사고 발생 가능성이 예측 

및 판단되면 동급 인민정부에 경보정보 발령을 제안하고 동시에 동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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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부처와 기관에 통보한다. 지방인민정부 또는 권한을 가진 관계 부처는 

TV, 광고, 신문, 인터넷, 문자 등을 통해 행정지역 내 주민에게 통보하고 

피해가능지역에도 통보한다.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처는 돌발환경사고 유

발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관측할 경우 피해 가능지역의 환경보호 주관부

처에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정보공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돌발환경사고가 발생하면, 해

당 사업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당지역 환경보호부 

주관부처와 관련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오염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과 주민에도 사고소식을 알려야 한다. 생산안전사고가 유발한 

돌발환경사고의 경우, 안전관리감독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동급 환경

보호주관부처에 통보한다. 환경보호부 주관부처는 인터넷 정보모니터링, 

환경오염 보고 핫라인 등을 통해 돌발환경사고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돌발환경사고 발생현황을 파악한다.

사고발생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돌발환경사고 정보를 접수한 후 바

로 사실 확인을 수행하고 환경사고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한 후 국가규정

의 시한, 절차 및 요구사항에 따라 상급 환경보호부 및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돌발 환경사고가 인근 지역에 전파되었거나 전파될 위

험성이 있는 경우, 사고발생지 인민정부 또는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인근 

지역 동급 인민정부 또는 환경보호 주관부처에 통보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 또는 환경보호주관부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위 기관에 보고하여

야 한다. 인근 성 지역으로 사고의 피해가 전파 및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

우 환경보호부는 인근 지역의 성급 환경보호 주관부처에 통보한다. 

성급 인민정부와 환경보호부는 다음의 경우 사고발생정보를 국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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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또는 중대 환경사고로 판단될 경우

- 대규모 군집성 돌발환경사고

- 국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사고 

-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고

- 성급 인민정부와 환경보호부에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돌

발환경사고 

5. 위험평가

중국은 화학물질 등록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험성을 평가한

다. 신화학물질관리방법(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에 근거하여 화학물

질의 유해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120) 평가항목은 물리화학 인체건강 환경 등 분

야에 대한 유해성, 노출정도 및 인체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성, 인체건

강과 환경위험 규제조치의 타당성이다. 평가절차는 화학물질위험평가도

칙(化学物质风险评估导则) 에 따르며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 3-7]과 같다. 

위험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방법(危险化学品环境管理登记办法) 과 함

께 시행되는 중점환경관리위험화학물질환경위험평가보고편제지침(重点

环境管理危险化学品环境风险评估报告编制指南) 에 근거하여 중점 위험 

화학물질 환경위험평가는 다음 3개 절차를 포함한다. 먼저 기업의 중점 

위험화학물질의 위해성과 환경노출정도에 근거하여 중점 위험 화학물질 

환경위험성을 판단한다. 다음으로 기업 내부 환경관리현황 및 기업 외부 

120)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제3장 제20조

http://www.zhb.gov.cn/gkml/hbb/bl/201002/t20100201_185231.htm (검색일: 2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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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험 중점위험화학품 생산 및 사용기업 식별

중대한 환경위험비교적 큰 환경위험중등환경위험일반환경위험

기업환경위험관리감독 등급화

기업환경관리 및 위험수준 판단

기업외부
환경 민감성

분석

기업내부
환경관리현황

분석

기업의 중점 위험화학품 확정

기업 중점위험화학품 환경위험성 판단

중점위험화학품 환경위험 등급 확정
(정성적 또는 정량적)

자료: 董战峰(2015), p.34; 環境保護部(2013), p.81.

그림 3-8  중점 화학물질 환경위험평가 기법

위험평가준비(정보 수집 및 평가)

위해성 평가 (1) 위해성 감별

위해성 평가 (2) 위험성 특징

노출수준 평가

위험 유형

위험 특징

위험 해소위험평가보고서 작성

아니오

아니오

예

예

반
복

자료: 董战峰(2015), p.33.

그림 3-7  위험물질 위험성 평가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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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민감성에 근거하여 기업환경관리 및 위험수준을 판단한다. 마지막

으로 상기 절차에 기초하여 기업환경위험관리감독 등급을 확정한다. 중

점위험화학물질 환경위험평가기법은 [그림 3-8]과 같다.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1. 환경사고 대응 기술

1) 환경사고 대응 기술규정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규획기간 이후 돌발환경사고에 관한 대응기술

을 개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해 왔다. 2006년 돌발환경사고응급대응사

용수첩(突发环境事件应急响应使用手册) 을 발표하고 각 지역 환경응급대

응 실무자의 응급조치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였다. 미광 사고, 석

유유출사고에 대응하여 미광사고환경보호대응기술조치(尾矿事故环境保

护应对技术措施) 와 석유유출환경사고기술응급조치(石油泄漏环境事故

技术应急措施) 를 발간하였다. 2010년 10월에 발표한 돌발환경사고응급

모니터링기술규범(突发环境事件应急监测技术规范) 에는 돌발환경사고 

응급모니터링의 설치, 모니터링 항목, 현장모니터링, 실험실 분석방법, 모

니터링 통계 처리 및 보고, 모니터링 정확성 보증 등 기술사항들을 규정

하고 있다.

12차 5개년 규획기간에는 고 위험성 업종에 대해 기업 돌발환경사고 

위험평가지침(企业突发环境事件风险评估指南(试行) , 석유화공기업 환

경응급예안편제지침(石油化工企业环境应急预案编制指南) , 미광환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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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평가기술도칙(尾矿库环境风险评估技术导则) 등을 제정하여 기업 환경

위험평가와 응급예안 작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돌발환경

사고응급처리단계오염피해평가절차규정(突发环境事件应急处置阶段污染

损害评估工作程序规定) , 돌발환경사고응급처리단계오염피해평가기술

규범(突发环境事件应急处置阶段污染损害评估技术规范) 을 발표하였다.

기초기술 연구에서는 10차 5개년 규획기간에 ‘중대환경오염사고예방과 

응급기술체계연구’, ‘환경오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체제에 

대한 연구’, ‘피해지역위험평가 및 복원기술규범연구’를 수행하였다. 11차 

5개년 규획기간에는 ‘국가환경관리정책결정지원 관련기술연구’, 환경대응

분야의 ‘월경성(지역간) 환경관리감독제도 및 감독기술규범연구’, ‘공업오

염지역 분류관리’, ‘위험평가와 토양복원기술 연구,’ ‘환경오염의 건강위험

평가와 관리기술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2) 사고 대응 매뉴얼 관리

중국의 예안(매뉴얼)은 책임주체에 따라 정부 응급 예안, 부처 응급예

안과 사업장 응급예안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정부응급예안은 행정 급별에 

따라 국가, 성, 시, 현급 정부응급예안으로 다시 나뉜다. 각 책임주체별 

예안은 내용에 따라 종합성 예안과 전문성 예안으로 나뉜다. 돌발환경사

고응급예안은 전문적으로 돌발환경사고에 초점을 맞춘 전문성 예안이며, 

국가, 성, 시, 현 급 예안이 각각 수립되어 있다. 이 밖에 특정한 환경사고

에 대응하는 예안도 마련되어 있는데, 음용수원지 돌발환경사고응급예

안 이 대표적이다.

2005년 발표된 국가돌발환경사고예안(2014년 개정, 国家突发环境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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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应急预案) 에 따라 중국 대부분의 성급 정부에서도 돌발환경사고응급

예안 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각각 성급 돌발

환경사고응급예안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지(地)급 시에서도 

정부 및 부처별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을 수립하였으며, 약 90% 이상의 

지(地)급 시가 예안을 수립하였다.121)

응급 예안(매뉴얼)

종합 예안 전문 예안

환경응급 예안

중점오염일기
응급예안

돌발환경사고
응급 예안

음용수원지
응급 예안

정부 예안 부처별 예안 기업 예안

국가 예안

성급 정부 예안

시급 정부 예안

현급 정부 예안

환경보호부 예안
(국가, 성, 시, 현)

기타 부처의 돌발환경사고
대응 전문 규장

(국가, 성, 시, 현)

책임 주체별

내용별

자료: 董战峰(2015), p.41.

그림 3-9  중국 환경응급예안 체계

121) 董戰峰(2015),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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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도 사업장 응급사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데, 석유

화학공업 기업, 미광 등 고위험 고오염 사업장의 대응 매뉴얼 수립을 위

하여 기업사업 단위 돌발환경사고 응급예안 관리방법(企业事业单位突发
环境事件应急预案备案管理办法) 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기업 및 사업장

의 응급 대응 매뉴얼 수립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되고 있다.

현재 환경응급대응 매뉴얼(예안)의 관리제도는 돌발사고응대법 , 환

경보호법 과 환경보호 관련 개별법에 따라 돌발사고응급예안관리방법

(突发事件应急预案管理办法) ,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관리방법(突发环境

事件应急预案管理暂行办法) ,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

의 구체적 지침으로 수립되고 있다. 각 법규 문건에서 돌발사고 응급에안 

관리에 대한 전문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실시간 지휘체계 및  정보시스템

환경보호부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돌발환경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

로 지휘를 하고 있다. 화상회의시스템은 환경응급훈련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예비용 연락시스템, 위성연락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부처

간 위성전화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돌발환경사고 정보보고와 조사처리작업을 규정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부는 환경보호부돌발환경사고정보보고상황통보방법(环境保护部突发环
境事件信息报告情况通报办法(试行) , 돌발환경사고정보보고방법(突发
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을 수립·실시하고 있다. 보고의 내용과 절차, 체

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본 방법은 정기적인 통보체제를 확립하였다. 

각급 환경부처 보고를 중심으로 각 부처 연동, 연락매체, 대중통보 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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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인 절차 등으로 돌발환경사고정보수집망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관련 규정과 제도 역시 형성 단계로, 광저우시 정부는 광저우정부정

보공개규정(广州市政府信息公开规定) 을 발표하였다. 규정에 따라 광저

우 시민은 광저우시 각급 정부 부처에 환경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정부 또는 ‘합법적으로, 제 때, 진실 되며, 공정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 

본 규정에서는 정보공개의 원칙, 내용, 방식, 절차, 감독, 구제, 법률책임 

등 각 분야별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정보공개제도의 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법률법규체계와 국외 

입법 사례에 비교해 볼 때, 광저우시의 규정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정보공개의 형식이 주로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발표하는 일방적 시스

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주도의 일방적 정보공개는 대중의 알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고 공개의 일반성, 진실성, 시기적 적합성 모두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밖에 환경위험예방, 돌발환경사고예측경보, 환경응급정책결정지휘

의 정보화, 역동성을 위하여 최근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환경응급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건설을 시작하였다. ‘863 중대환경오염사고 응급기

술시스템연구개발 및 응용시범 사업(重大环境污染事件应急技术系统研究

开发与应用示范)’을 예로 보면, 사업 시범지역의 하나인 난징(南京)화학

공업단지, 텐진린강(天津临港)공업단지에서 위험원인기초정보수집, 감시

모니터링수치수집, 돌발환경사고예측경보, 응급정보판단 및 정책결정지

원 등 기능이 일체화된 환경응급정책결정지원체계를 수립하였다.

난징화학공업단지의 경우, 환경위험응급관리 및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계획수립 및 기초지리정보시스템, 안전생상관리응급지휘 및 영상감시관

리, 공용공정생산조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역할로는 안전환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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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보 및 응급대응기술지원, 공공지역 및 기업 중대 위험원 실시간 감

시 등을 포함하며, 기업의 안전, 환경통계의 일상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

를 통해 안전과 위험, 일상과 응급상황의 공동 관리를 실현하였다. 

장쑤(江苏)성은 성 전체의 위험특징에 근거하여 환경위험 처리 및 위

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모니터링 정보, 환경위험원 기

초자료 수집 및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1. 기업의 환경위험 관리 및 책임

1) 기업의 환경책임

신 환경보호법 에 따르면, 기업의 환경책임에는 일반적인 의무와 환

경보호 책임,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첫째, 기업의 일반적 의무에는 환경질 제고, 환경 보호, 합법적

인 오염물질 배출에 기초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의 조치에는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 청정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율 제고와 배출량 저감을 위한 공법, 설비 및 기술 우선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환경보호 책임은 환경영향평가, 오염방지 삼동시 조치, 

기업내 환경보호책임제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오염

물질 배출비용을 납부하고 오염물질 배출 목표 달성 및 기업 중점오염물

질 총량규제 지표 실시, 배출허가제도 준수, 돌발환경사고 응급관리,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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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물질 및 방사능 물질 관리규범 준수,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환경평가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이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이다. 

셋째,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에는 오염이 유발한 피해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배출, 심각한 

환경오염 초래에 대해서는 시설설비의 봉인 및 압류, 생산 제한 및 정지, 

영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행정구류 등 행정처벌의 책임이 있으며, 환경

오염 유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갖는다. 

2) 기업의 환경위험 관리 책임

신 환경보호법 , 국가돌발화경사고응급예안(国家突发环境事件应急

预案) , 기업사업단위 돌발환경사고 응급예안관리방법(企业事业单位突

发环境事件应急预案备案办法) ,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 등 법률법

규에서는 기업의 환경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신 환경보호법 제47조에 따르면,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유관부처와 기

업은 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고응대법 에 근거하여 환경사고의 위험예방, 

응급대응, 사후 복원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업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

라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을 수립하고 환경보호 주관부처와 관련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돌발환경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

우, 기업은 즉시 대응조치를 취하고 피해영향 기관과 주민에 관련 사항을 

통보함과 동시에 환경보호주관 부처와 관련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은 기업에 모니터링 예·경보와 정보 보

고, 응급 대응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본 예안에서 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의무사항은 먼저, 기업은 정기적으로 잠재적인 환경안전 위험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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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환경위험평가를 수행하며, 위험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돌발환경사고 발생 가능 상황에서는 반드시 환경보호 주관 부처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돌발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업 또는 기타 생산경

영자는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환경보호주관부처와 관련부처에 보고함과 

동시에 피해영향 기관과 주민에 통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즉시 폐쇄, 생산정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오염원을 통제

하고 오염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독유해물질과 폐수 등의 

수거 및 안전처리 등도 보장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관리방법 에서는 기업 자체적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 응급 예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평가를 통해 비교적 큰 환경위험을 가진 기업은 환경응급종합예안, 

분야별 전문 예안, 현장대응 예안 등을 수립해야 하며, 현급 이상 행정지

역 소재 기업은 현 지역별 또는 관리 단위별 환경응급 예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응급예안은 3년마다 평가 및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환

경응급예안은 발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기업 소재지 현급 환경보호주

관부서에 접수해야 한다.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 제13조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처의 규정에 따라 돌발환경사고 위험평가와 응급 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제15조

에서는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작성 기관은 정기적으로 응급 훈련을 실시

하고 응급훈련평가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평가될 

경우, 훈련상황에 따라 응급예안을 수정해야 한다. 제23조에서는 기업이 

환경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돌발환경사고응급예

안을 즉시 가동하여 오염원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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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영향 범위에 속하는 기업과 주민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고 발생지역 현급이상 환경보호 주관 부처에 보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에 따르면,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중이 이해하

기 쉬운 방식으로 기업의 환경위험방지 업무 수행 내용, 돌발환경사고응

급예안 및 훈련 상황, 돌발환경사고 발생 및 대응 현황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 환경사고 환경책임 및 배상 제도 

1) 환경사고 책임 정책 및 제도 

중국의 환경사고책임에 관한 법적 규정은 환경보호법 , 돌발사고응

대법 ,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 , 대

기오염방지법 , 수질오염방지법 ,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 해양

환경보호법 등에 포함되어 있다. 

먼저 신 환경보호법 제6장 ‘법률책임’에서는 기업과 기타 생산경영자 

및 환경오염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부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규정하

였다. 제64조에서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를 유발한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侵权责任法) 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

확히 하고 있다. 제68조에서는 환경사고를 유발한 행위에 대해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처와 기타 환경보호 관리

감독 책임부처의 직접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기과처분, 중과실

처분 또는 강등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을 경우에

는 면직 또는 제명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주요 책임자는 문책성 사임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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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 에는 돌발환경사고 대응 시, 현급 이상 지

방 인민정부의 총괄 지휘를 따르며 유형별 관리, 등급별 책임, 속지관리 

위주의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라 

기업은 환경사고 발생 또는 발생 가능 할 경우,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을 

작동시켜 오염원 규제 및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영향 기관 및 주민에 사고소식을 통보하고 사고 발생지 현급 이

상 환경보호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응급대응 기간에 기업은 총괄지휘를 

따르며 응급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현장의 대응

절차를 따르고 협조하고 환경사고 관련 사항의 증거를 보호해야 한다. 사

고 대응이 종료되면, 조사를 받고 유발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지방정부는 돌발 환경사고 정보를 수집하면 규정된 시한, 절차, 요구사

항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돌

발환경사고가 다른 행정지역으로 확산되었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

우, 인근 행정지역 동급 환경보호주관부처 및 인민정부에 통보하고, 이와 

동시에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원 조사반을 구성하고 

사고발생 시간, 지점, 원인, 오염물질 및 수량, 주변 환경 민감지역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돌발환경사고응급모니터링기술규범

에 따라 응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민정부와 상급 환경보호부서에 모

니터링결과를 보고한다. 응급대응 기간에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사고 분

석, 평가를 수행하고 응급대응방안을 동급 인민정부에 제안 및 보고해야 

한다. 

대기오염방지법 , 수질오염방지법 ,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 

해양환경보호법 등 기타 환경사고 책임 정책 및 제도를 규정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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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규는 “오염자 처리, 피해유발자 부담(谁污染，谁治理，谁损害，

谁担责)”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지방정부 부처는 환경위험 예방, 환경사

고 대응, 사고피해 평가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환경사고 및 자연환경 파

괴를 유발한 기업과 개인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해 

효율적인 처리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해

야 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 122)에서는 대기오염사고 

유발 기업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상한선을 폐지하였다. 본 법에 따라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 상한선이 

폐지되고 전년도 매출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

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위반 기업에 대해서도 행정처벌을 받은 날로부

터 원벌 금액에 대한 일일 누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123)

2) 환경사고배상에 관한 정책 및 제도

현재 환경사고 배상에 관한 법적 규정은 환경보호법 , 돌발사고응대

법 , 대기오염방지법 , 수질오염방지법 ,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 

해양환경보호법 및 민사통칙(民法通则) , 침권책임법 등 환경보호

와 민사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환경보호법 에서는 보호우선, 예방위주, 

종합처리, 대중 참여, 손해책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보호법 에

서는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한 데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직접 피해를 받

은 기관, 개인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

122) 중국은 2015년 8월 29일 대기오염방지법 을 개정하였으며, 본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123) 大气污染防治法修订三个亮点 . 2014. 新貨網(12월 22일).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12/22/c_1113737157.htm (검색일: 20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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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훼손하여 유발한 피해에 대해서는 침권책임법 의 규정에 따라 권

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환경사고 배상은 일반적으로 인적 피해, 재산피해, 생태환경피해로 구

분되어 환경보호, 국토, 농업, 임업, 위생, 해양 등 다양한 부처가 연관된

다. 현재 각 부처는 관련 기술규범을 수립 또는 수립 중으로, 환경부의 경

우 환경오염손해액수계산추천방법-제1판(环境污染损害数额计算推荐方

法-第I版 , 환경피해감정평가추천방법-제2판(环境损害鉴定评估推荐方法

-第II版) 을 발표하였으며 국가해양국은 해양생태손해평가기술지침(海

洋生态损害评估技术指南) , 해양유류유출생태손해평가기술도칙(海洋溢

油生态损害评估技术导则) 을 발표하였다. 농업부는 어업오염사고경제

손실계산방법(渔业污染事故经济损失计算方法) 등 기술규범을 발표하였

다. 현재 환경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은 환경 카드

뮴오염 건강피해지역 판정기준(环境镉污染健康危害区判定标准) , 환경

비소오염 주민만성비소중독증지역 판정기준(环境砷污染致居民慢性砷中

毒病区判定标准) , 환경오염건강영향평가방법(环境污染健康影响评价方

法) 의 3개 기준만 작성되어 있다. 

3) 환경책임 보험제도 현황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중국의 환경책임보험제도는 다음 

두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쳤지만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다. 1990년대 

초, 중국 환경부처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환경오염책임보험제도를 수립

하여, 다롄(大连), 션양(沈阳), 창춘(长春) 등 몇 개 도시에서 환경책임보

험제도의 시범 적용되었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보험가입 회사가 극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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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배상률 또한 낮았으며 2년 후에도 시범 도시의 보험가입상태에 큰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007년 국가환경보호총국(현 환경보호부)과 중국보험감독위원회가 공

동으로 환경오염책임보험업무의 지도 의견(关于环境污染责任保险工作

的指导意见) 을 발표하고 2003년 장쑤, 허난(河南), 후난(湖南), 후베이(湖

北) 등 지역에서 제2차 환경보호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주로 최근 발생

한 중대한 오염사고 기업과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에는 환경

부가 보험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환경오염강제책임보험시범사업실시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开展环境污染强制责任保险试点工作的指导意见) 을 

발표하였다.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홍콩, 대만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환경책임보험은 전국 모든 성·시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환경

책임보험의 발전 상황에서 차이가 크다. 

위험화학물질을 생산, 사용하는 기업과 위험폐기물을 운송, 처리하는 

기업, 석유 및 천연가스, 화학공업 기업, 철강 및 유색금속채선제련기업 

등 5개 분야 기업이 각 성의 중점 보험관리기업으로 관리되고 있다. 기업

과 지역의 특징에 따라 각 성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기업의 편중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장(浙江), 후난, 광둥(广东)성은 주로 

화학물질 오염 및 중금속 오염 관련 업종에 집중되어 있며, 장쑤 우이(无

锡), 윈난(云南), 쿤밍(昆明) 등 지역은 주로 타이호 유역, 덴츠 유역 등 환

경민감지역 내 오염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산시(山西)성은 메탄과 전력업

종을 환경오염책임보험 시범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상하이(上海)는 하

천유역의 특성 상 비교적 발달한 선박운송업을 환경오염책임보험의 주요 

업종으로 선정하였다.

2013년 1월 환경보호부가 보험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환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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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강제책임보험시범사업에 관한 지도 의견 에서는 중금속기업, 지방이 

규정한 보험가입 대상에 속하는 기업, 기타 고 환경위험기업(석유화학, 화

학공업, 위험화학물질 생산, 보관, 사용, 위험폐기물 수집, 보관, 운성기업)

을 강제적 보험가입 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의견 은 또한 환경보

험가입 장려조치를 규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환경보호 전문기금 또는 중

금속오염방지 전문자금 배분에 있어 보험가입 오염방지사업이 많은 비중

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위험예방, 지속가

능성 원칙에 따라 보험가입기업에 우선적인 대출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업의 보험가입여부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 건설

사업 준공 환경보호검수 신청 심사비준, 청정생산 심사, 배출허가증 발급 

등의 제도 집행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보험 필수 가입 기업 또는 미가

입 기업은 사업 추진 시 여러 방면에서 제약이 가해지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2만 여 기업(2013년)으로, 

베이징(北京), 충칭(重庆), 랴오닝(辽宁), 후난 등 14개 지역의 보험가입기

업만 4,243개이며 보험료 총액은 7,880만 위안, 책임한도금액은 53억 위안

이다. 최근 들어 보험가입기업의 증가, 보험비 총액 증가, 보험보장금액 

증가 등으로 환경책임보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광둥, 장쑤, 

후난 등 지역의 환경책임보험 발전이 가장 눈에 띈다. 

중국환경책임보험 초기단계인 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비교적 신속한 배상청구절차가 기업의 오염사고 처리

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오염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의 경영위험을 분산시켜 환경사고가 유발하는 기업

의 경제적 손실까지 경감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중국환경책임보험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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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률법규가 불완전하여 개별법이 아닌 여러 관련 법률법규에서 환경

책임보험의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보험

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책임보험의 역사가 길지 않아

서 정부 또한 자금과 정책적 측면에서 지원정도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

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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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환경사고 관리 및 대응에 관한 한중 양국의 법적 시스템은 최상위 법

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상위 법률로

서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과 중국의 돌발사고응대법 을 들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환경보호법 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양국의 최

상위 법률의 핵심내용인 법률의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의 목적에 있어서 돌발사고응대법 의 목적을 “돌발사고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해 돌발사고가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적 피

해를 억제, 경감시키고, 돌발사고대응활동을 규범화하여 국민 생명과 재

산안전을 보호하며 국가안전, 공공안전, 사회 안전과 사회절차를 보호하

는 것(제1조)”에 두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24)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다음으로 법률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돌발사고응대법 에서 규정한 

‘돌발사고’에 자연재난,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고, 사회안전사고가 포함되

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규정한 재난의 범

주와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환경사고를 재난에 대응하는 차

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 시스템에서 양국간 상이한 부분은 중국은 환경보호법 을 돌발

124) 突发事件应对法 . 

http://www.gov.cn/flfg/2007-08/30/content_732593.htm (검색일: 2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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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응대법 과 함께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최상위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는 점이다. 중국 환경보호법 은 최근 개정을 통해 환경사고에 대한 예

방,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47조에서 각 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기업은 돌발사고응대법 에 근거하여 돌발환경사고의 위험예방, 

대비, 응급대응 및 사후복원 등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125) 

구 분 한  국 중  국

최상위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돌발사고응대법

환경보호법

분야별

개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시행규칙

(행정법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국가돌발사고전체응급예안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관련 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환경분야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2013)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국가환경보호 12차 5개년 규획

∙화학물질환경위험방지 12차 5개년 규획

∙환경감독관리능력건설 12차 5개년 규획

∙중금속오염방지 12차 5개년 규획

자료: 저자 작성.

표 4-1  한중 환경사고 대응 법적 시스템 비교

또한 [표 4-1]과 같이 양국은 개별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분야별 환경사

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침(방법) 또는 매

뉴얼(예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등 유사한 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 법

적 시스템에서 양국의 상이점은 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예안)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에 근

125)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http://zfs.mep.gov.cn/fl/201404/t20140425_271040.htm(검색일: 2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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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환경사고 유형별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행동매뉴얼을 제정하

여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돌발사고응대법 과 국가돌발사고전

체응급예안 에 근거하여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통합된 예안

으로서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예안에서 

포괄하고 있는 유형별 환경사고는 환경오염사고, 생물종 안전사고, 방사

능 사고, 해상유류유출사고, 해양선박 및 항구 오염사고 등이다. 그런데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에서 유형별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의 제정 및 

시행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중국은 유형별 돌발환

경사고응급예안을 수립하거나 준비하는 단계 또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대응 조직 및 체계 비교·분석

환경사고 대응 조직에 있어서 한중 양국은 유사하게 환경부문 담당부

처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제외한 환경사고를 관리 및 대응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수질오염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황사, 녹조 등의 환경

오염사고는 환경부가 주관하며,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경우에는 해양수

산부가 주관한다. 중국은 돌발환경사고에 대한 총괄 지휘 및 일상관리 업

무를 환경보호부가 담당하며, 환경보호부의 ‘환경응급사고조사센터’가 전

국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사고 응급대응시스템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한다. 또한 해상유류유출 사고는 교통운송부가 담당하며 국가해상유류유

출응급센터가 응급처리, 대응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체계에서도 유사한 부분을 갖고 있다. 먼

저 양국은 모두 환경사고에 대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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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다. 즉, 양국은 환경사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에 

따라 단계별 대응지침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또한 위기수준에 따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우리

나라는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

각(red)의 경보발령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도 사고의 시급성, 위해성 

등에 따라 청색 - 황색 - 갈색 - 홍색의 4단계의 경보 발령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환경사고 대응 및 체계에서 우리나라와 상이한 부분을 살펴보면, 

중국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영향범위 등을 기준으로 환경사고를 1∼

4등급으로 분류하여 대응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사고 등급에 따

라 보고체계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염물질의 이동 

및 확산 예측을 위하여 ‘수질오염사고 대응 예측시스템’, ‘화학물질사고대

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별도의 오염물질 이동 및 확

산 예측 프로그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구 분 한  국 중  국

대응 조직

환경사고 유형별 주무 부처 상이

∙수질오염사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황사, 녹조 등: 환경부 

∙해양오염사고: 해양수산부

환경사고 유형별 주무 부처 상이

∙수질오염사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황사,
녹조 등: 환경보호부 

∙해양오염사고: 교통운송부

대응 체계

∙대응 단계: 예방-대비-대응-복구

∙위기수준에 띠라 관심-주의-경계-심각 

경보 체계 운영

∙대응 단계: 예방-대비-대응-복구

∙시급성, 위해성 등에 따라 청색-황색-갈색-
홍색의 4단계 경보 체계 운영

∙피해수준에 따라 1∼4등급 위기 관리 체계 

운영 

자료: 저자 작성.

표 4-2  한중 환경사고 대응 조직 및 대응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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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양국의 법적 시스템은 화학물질 관

리와 화학물질 사고대응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양국의 법적 체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을 대상

으로 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환경보호법 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해당

하는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 폐기위

험화학물질환경오염방지방법 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그

리고 양국 모두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 분 한  국 중  국

관리

∙화학물질관리법(2015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5 개정)

∙환경보호법(2014 개정)
∙위험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2002)
∙화학물질 최초 수입 및 유독화학물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폐기위험화학물질환경오염방지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 5개년 규획

∙주요 업종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방지 12차 5개년 

규획

∙화학물질 환경위험 예방 12차 5개년 규획

대응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돌발사고응대법

∙환경보호법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자료: 저자 작성.

표 4-3  한중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법적 시스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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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양국의 법적 시스템을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화학물질관리법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그리고 화학물

질 유출사고에 특정한 위기관리 매뉴얼 등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

고 있다. 중국은 별도의 개별법이 아닌 환경보호법 과 돌발사고응대

법 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모든 환경오염사고에 

적용되는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을 화학물질 사고에도 적용하고 있다. 

2. 조직 체계 비교·분석

양국의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조직체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모두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

전원이 총괄 수행한다. 2015년에 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및 사

고대응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신설된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안전원이 화학물질 사고 예방, 사고대응 등 전 과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

한다.

중국은 화학물질 관리 등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화학물질 사

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규 및 제도 수립, 

기준 확정, 화학물질 수출입 등 일상적인 관리업무는 환경보호부 오염방

지사 화학물질관리처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국가

안전감독관리총국 안전감독관리삼사와 환경보호부 환경응급사고조사센

터에서 담당한다. 특히 환경응급사고조사센터는 돌발환경사고 대응기관

으로서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포함한 환경사고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있

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이 화학물질안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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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원화 되어 있는 반면에 중국은 화학물질 일상관리는 환경보호부에 

하고 있지만 사고 대응은 두 개 기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3. 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 

우리나라와 중국의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평가 제도

는 유사한 부분이 많다. 양국 모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해성 평가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영향 평가

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해성 평가의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며, 중국은 신

화학물질관리방법 이다. 평가 담당기관은 우리나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며 중국은 환경보호부 화학물질환경관리전문가 심사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 제도는 유해성 평

가 결과를 토대로 일부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

고 있다. 중국은 화학물질 등록의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126)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 제도에서 

양국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등록 후 유해성과 위해성을 심사

하는 반면, 중국은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유해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26)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제3장 제20조.

http://www.zhb.gov.cn/gkml/hbb/bl/201002/t20100201_185231.htm (검색일: 2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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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  국 중  국

관리   

∙근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해성 심사

∙근거: 신화학물질관리방법

∙신화학물질 유해 및 위험성 심사

<평가내용 및 절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등록 화학물질의 유해

성 및 위해성 평가 

∙유해성평가내용

- 국내 제조 수입량 및 수출량

-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도

-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피해 발생 여부 등

∙위해성 평가내용

- 국내제조 수입량

-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및 사용형태

-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 

<평가내용 및 절차>
∙중국환경보호부 화학물질환경관리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내용

- 화학물질 명칭, 식별번호

- 물리화학 인체건강 환경 등 분야에 대한 

유해성 

- 노출정도 및 인체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성

- 인체건강과 환경위험 규제조치의 합당성

사고

예방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 

∙목적: 사업장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설

계, 설치, 운영

∙근거: 위험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방법

∙중점위험화학물질취급시설의 위험화학

물질환경위험평가 제도

∙목적: 사업장 환경위험감독관리 등급화

자료: 저자 작성.

표 4-4  한중 화학물질 및 취급 사업장 위험평가 제도 비교

 

다음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영향 평가 제도를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법적 근거는 화학물질관리법 이며, 중국은 위험화학물질환경관

리등록방법 이다. 우리나라는 장외영향평가제도와 위해관리계획제도를 

도입하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하여금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장외영향평가)

하고,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작성(위해관리계획)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하

였다.

중국의 위험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방법 에서는 위험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기업 또는 사업체는 화학물질 생산사용 및 환경관리 등록을 신청할 

때 아래의 같은 내용과 중점 환경관리 위험화학물질의 환경위험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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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27)   

∙위험화학물질생산사용환경관리등록신청표: 기업 기본개황, 주변 환

경민감지역, 생산사용 환경위험물질 품종, 수량, 위험특성 분류, 용

도, 사용방식, 화학물질안전기술설명서, 환경위험예방 규제조치, 특

정화학오염물질배출현황, 폐기위험화학물질 처리상황 등

∙ 환경영향평가서

∙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 기업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위탁한 환경보호부 내 관련 기구 

또는 성급 환경보호부가 인정한 환경모니터링 기구가 제공한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외영향평가와 중국의 중점환경관리 위험화학

물질 환경위험평가는 거의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로 보이

며, 우리나라의 위해관리계획과 중국의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도 유사한 

제도로 평가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영향 평가 제도에서 양국의 

정책이 동조화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양국의 제도상 차이로

서 중국에서는 중점환경관리 위험화학물질 환경위험평가를 통해 기업의 

환경위험관리등급을 일반 환경위험, 중등 환경위험, 비교적 큰 환경위

험, 중대한 환경위험의 4개 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27) 危险化学品环境管理登记办法（试行) .

http://www.zhb.gov.cn/gkml/hbb/bl/201210/t20121016_238481.htm (검색일: 20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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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대응시스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는 비교적 체계적인 위기대응 시

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화학물질 사고를 특정

한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법률과 지침을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화학물질안전원’이라는 사고 관리 

및 대응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사고

대응시스템(CARIS)’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물질별로 각각의 비상대응방

법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화학물질 사고를 특정한 별도의 법률과 대응지침, 

전문기관, 정보수집 및 피해예측이 가능한 상설적인 위기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CARIS와 유사하게 ‘환경응급정책결정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화학물질에 특화된 시스템이 아닌 모든 환

경사고 대응에 활용되고 있다.

제3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비교·분석

1. 환경책임제도

한중 양국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을 견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 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유

발한 자에게 오염 방지 및 환경복원의 책임이 있으며 오염원인자가 피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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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배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으

며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128)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 , 수질오염방지법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개별법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환경사고 및 환경오염에 대해 오염원

인자에게 효율적 처리 의무 및 손실 배상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환경보호법 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다 강화하여, 환경피해 

원인자의 피해 기관과 개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2. 환경책임보험제도

한중 양국의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법적 체계, 실시방법 등 제도의 도입 

수준이 서로 상이하다. 먼저 법적 체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6년부

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환경책임보

험제도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중국은 환경책임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2013년 환경오염강제책임보험시범사

업 실시에 관한 지도 의견 을 제정하고 환경책임보험의 시범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서 환경

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환경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

였다. 이로서 환경책임보험제도 도입의 법률적 근거가 확보된 것으로 평

128) 환경부. 2015.7.3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검색일: 2015.8.3). 

환경부. 2015.7.3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검색일: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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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다. 중국은 환경오염강제책임보험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지도 의견

에 따라 환경위험기업을 강제적 보험가입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

업의 자발적 보험가입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우선 적용 등 장려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 단계의 중국 환경책임보험제도는 낮은 단계의 

법적 강제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단일한 법령 체계가 마련되지 않다는 점

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양국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근거한 환경책임보험 운영 관련 규정항목

에 대해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시행령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

설, 보장금액, 사업자 배상책임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취약계층의 

범위, 운영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관련 지도 의

견에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업종, 책임보험의 보험비율, 기업환경평

가 및 보험가입절차, 정보공개 강화, 법적 체계 완비를 위한 사항 등을 명

시하고 있다. 

구 분 한  국 중  국

오염자 책임

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명시

∙환경보호법 및 개별법: 오염원인자 책임 및 

피해유발자 부담원칙 명시

피해

보상

∙민법: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오염원인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6 시행예정): 환경오염 위험성

이 높은 시설에 대해 환경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환경보호법: 손해분담책임의 원칙 명시

∙중국침권책임법: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부담 

원칙 명시

∙환경오염손해액수계산추천방법 등 정량적 피

해 평가 가이드라인 다수

∙환경오염책임보헙업무의 지도 의견(2007)
∙환경오염강제책임보험시범사업에 관한 지도

의견(2013)

공통점
∙환경오염사고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견지

∙환경책임 보험가입제도 초보적 단계

차이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관련 법

규 마련(시행예정)
∙환경오염 책임보험에 관한 법규 미비

자료: 저자 작성.

표 4-5  환경오염책임 및 보상에 대한 한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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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양국 정책 및 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양국의 정책 및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한 정책적 시사점

을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시스템 분야에서 양국의 서로 상이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

용하고 있지만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시행규

칙-관련계획’으로 구성된 거의 동일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중 양국은 환경사고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관련 제도의 동조화 현상이 매우 뚜렷하여 협력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법적 시스템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양국간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양국의 주요 법령 체계의 상이성, 주요 관심사의 상이성, 그리고 제

도화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양국의 협력수요를 유발하여 상호 

학습과 제도 발전의 동기이자 배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법적 시스

템 분야에서 응급대응 및 관리 시스템, 위해성 평가 기법 등과 관련하여 

양국간 협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은 중국보다 비교적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 법

적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발달되고 운영경험이 있는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 

협력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에서

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국이 이 부분

에 대한 제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해성 및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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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가와 관련한 양국간 협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화학사고 대응체계에서 있어서는 한중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화학사고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과 전문기관 

및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양국간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상이성은 이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 가능성과 수요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

로 보인다.

여섯째, 양국 모두 환경사고책임 및 사고보상에 관한 환경보험제도는 

시범단계에 있거나 시행예정에 있는 등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들 제도의 

정착 및 개선에 관한 양국간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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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및 한중 협력 현황

1.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협력현황

1) 법적 기반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응한 지역협력은 1976년 이탈리아 세베

소(Seveso)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계기가 되었다. 이 사고를 계

기로 유럽공동체(EC)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공동대응은 주로 위험물질을 

포함한 중대사고 위험관리를 위한 세베소(Seveso) 지침 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1982년의 세베소(Seveso) 지침 Ⅰ , 이를 개정한 1996년의  

세베소(Seveso) 지침 Ⅱ 을 각각 도입한 바 있으며, 2015년 6월부터는 

2012년에 채택된 세베소(Seveso) 지침 Ⅲ 이 시행되고 있다.129)130) 세

베소(Seveso) 지침 은 크게 위험물질을 취급 사업장 운영자의 의무와 회

원국의 의무,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131)

2) 사고대응 조직체계

유럽의 사고대응 조직체계는 크게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포함한 재난

대응 조직과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구성된

129) 두산백과. “세베소 사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637&cid=40942&categoryId=31787 (검색일: 

2015.9.3).

130) 추장민(2014), p.152.

131) EU 홈페이지. 2012. DIRECTIVE 2012/1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2:197:0001:0037:en:PDF(검색

일: 2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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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재난대응 조직은 유럽비상대응센터(ERCC)와 유럽연합과 UN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재난조기경보시스템(GDACS)이 대표적이다. 유럽위원

회 인도지원사무국 내에 설치된 유럽비상대응센터(ERCC)는 포괄적인 재

난대응 지역협력체로서 유럽지역의 국가간 협력의 창구이자 컨트롤타워

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132) 

EU 차원에서 유럽지역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

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는 ‘EU 환경총국’, ‘중대사고위험사무국(MAHB)’, 그

리고 회원국 담당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EU 환경총국에서는 세베소

(Seveso) 지침 의 개정 및 운영, 회원국 담당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하

며, 중대사고위험사무국(MAHB)은 EC 공동연구센터(JRC, 이탈리아 소재)

에 설치되어 세베소(Seveso) 지침 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중대

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리고 회원국 담당기관은 해당 국가 내에서의 

세베소(Seveso) 지침 이행을 각각 담당한다.133)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현황

1) TEMM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2010∼2015)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은 양국간 협력보다는 한중

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차원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으로 진행되어 

132) 추장민(2014), p.148에서 재인용;  EU집행위 홈페이지.  

http://ec.europa.eu/echo/files/aid/countries/factsheets/thematic/ERC_en.pdf(검색일: 2014.7.20); 

EU집행위 홈페이지. 

http://ec.europa.eu/echo/en/what/civil-protection/emergency-response-coordination-centre-er

cc (검색일: 2015.9.18).

133) 추장민 외(2014), p.153에서 재인용; 환경부 국제협력관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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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2006년 제8차 TEMM에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주요 협력 사업으로 ‘한중일 3국 화학물질 정책대화’

를 매년 개최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법규 개정 등 3국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과 제도, 그리고 국제적인 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Globally Harmonized 

System on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 GHS)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2010년에는 제12차 

TEMM에서 채택된 TEMM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2010-2014) 의 10대 우

선협력분야 가운데 하나로 채택되었다.134) 

TEMM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2010-2014) 에 따르면 ‘안전한 화학물

질 관리’ 협력의 목표로 “3국은 화학물질 관리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각국에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화

학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방

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주요 협력 활동으로서 첫째, “3국은 한중일 3국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를 계속적으로 개최하여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최

신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둘째,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여 “화학

물질에 대한 동물실험규범(GLP), 실험 방법론, 위해성 평가 분야에서 협

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135) 

이러한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한중일 3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

년 ‘한중일 3국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정책대화에서는 

2007년부터 다루어 온 의제를 확대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3국의

134) 환경부(2010a), 한·중·일 3국 환경장관, 제12차 장관회의에서 3국간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 

채택 보도자료(5월 24일).

135) 환경부. 각 년도. TEMM 10대 우선협력분야별 사업추진현황 .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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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력분야 주도국

1. 환경교육, 환경의식, 대중참여 중국

2. 기후변화대응 3국 공동

3. 생물다양성 보전 일본

4. 황사대응 한국

5. 오염관리 일본

6. 환경친화사회/3R/건전한 자원순환사회 일본

7. 전자폐기물국경간 이동 대응 중국

8.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중국

9. 동북아 환경거버넌스 한국

10. 환경산업과 기술 한국

자료: 환경부(2010a).

표 5-1  TEMM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2010∼2014) 10대 우선협력분야

최신 정책과 제도, 그리고 글로벌 화학물질 관리, 위해성 평가, GHS, GLP, 

REACH, PRTR, 비(非)물질 관리 및 기타 분야 등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관

한 최신 정보 교환, 중국의 화학물질 환경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논의

를 해왔다. 또한 ‘정책대화’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3국의 화학물질 실험방

법론과 3국의 GHS 분류법의 적용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고, 화

학물질 관리제도에 관한 공동 연구, 동물실험규범 검사 및 관리에 대한 

협력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여 왔다.136)

이와 같이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한중일 3국은 ‘정책대화’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지식·경험 공유 및 교환

하여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또한 ‘정책대화’라는 협력플랫폼을 구축하

여 협력활동을 전개함으로써 3국의 화학물질 관리수준의 향상에 일정하

136) 환경부. 각 년도. TEMM 10대 우선협력분야별 사업추진현황 .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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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행

2010 2011 2012 2013 2014

활동 1
정책

대화

제4차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일본)
(10.9.8~10)

제5차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한국)
(11.8.31~9.1)

제6차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중국)
(12.10.29~31)

제7차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일본)
(13.11.12~14)

제8차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한국)
(14.11,11~13)

중국 REACH 등 

3국 화학물질 

관련법규 동향

화학물질 법령,
유해성 및 노출 

평가방법 논의

일본 

생물독성 

실험실 견학

중국 

동물실험실 견학

한국

생물독성

실험실 견학

활동 2
전문가

회의

3국 화학물질 실험

방법 논의

3국 화학물질 실험

방법 연구방향 

합의

화학물질 관리 

전문가 회의

화학물질 관리 

전문가 회의

화학물질 관리

전문가 회의

자료: 환경부. 각 년도. TEMM 10대 우선협력분야별 사업추진현황 . 내부자료.

표 5-2  TEMM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분야 협력활동 이행현황

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전파는 3국의 관련 기업이 대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

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실험규범(GLP), 실험 

방법론 및 위해성평가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한중일 3국 환경과학원장 회의 및 공동워크숍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협력은 한중일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일부 진

행되었다. 대표적인 협력활동으로 3국의 환경과학원장 회의와 공동워크

숍을 들 수 있다.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3국 환경과학원장 회의

는 제8차 회의에서 8개의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하여 연구 기법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사고와 관련된 

우선협력분야의 연구영역으로서 “화학물질 위해성과 관리”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활동 실적은 확인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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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2013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환경사고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

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의 제안에 따라 “환경 

재난”이라는 우선협력 분야를 추가하였다. 연구협력 대상 환경사고는 방

사능 물질, 수질오염사고, 화학사고, AI 및 구제역, 태풍/쓰나미/홍수/지

진 등 자연재해, 도시재난 방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환경사고

에 대응하여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실질적인 협력은 거의 진

행되지 않고 있다.

Research Area Institute List of Keywords

Chemical Risk
and

Management

NIES
(Japan)

POPs, Stockholm Convention, non-target analysis, Precise Isotope
analysis,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toxicity/safety
evaluation of nanomaterials, strategic approach of chemical
management, fate and exposure monitoring and models

NIER
(Korea)

Harmonization of aquatic toxicity test methods (of difficult substances,
etc.)

CRAES
(China)

Risk assessment methods, predictive models and management
rule/criterion on chemicals

Disaster
Environment

NIES
(Japan)

-

NIER
(Korea)

Radioactive contamination, water pollution accidents, chemical accidents,
zoonotic diseases such as avian influenza and foot-and-mouth diseases,
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s (typoons/tidal surges
(tsunami)/floods/earthquakes), disaster reduction in urban areas

CRAES
(China)

-

자료: 환경부. 각 년도. TEMM 10대 우선협력분야별 사업추진현황 . 내부자료.

표 5-3  한중일 환경과학연구원장회의 환경사고관련 우선협력분야 연구영역 

3) TEMM 환경보호 공동실행계획(2015∼2019)

앞의 ‘TEMM 환경보호 공동실행계획(2010∼2014)’에서 확인되듯이 환

경사고에 대응한 한중일 3국간 협력은 주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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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험방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중일 3국간 ‘환경사고’에 직접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은 우선협력분야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사

고 대응’이 3국간 협력이슈로 제기된 것은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

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과 국가간 영향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제14

차 2012년 TEMM 공동성명에서 3국 환경장관은 ‘환경재난’에 공동 대응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한중일 3국은 2015

년 제17차 TEMM에서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137) 등 9개 우선

협력분야로 구성된 TEMM 환경보호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을 채택

하였다.

우선 협력분야

1. 대기질 개선

2. 생물다양성

3.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4. 자원의 순환적 관리/3R/전기전자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5. 기후변화대응

6. 물·해양 환경의 보전

7. 환경교육, 대중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8. 농촌환경관리

9. 녹색 경제로의 전환

자료: 환경부(2015a).

표 5-4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137) ‘TEMM 환경보호 공동실행계획(2015∼2019)’의 합의문에 따르면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부분은 ‘Chemical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Emergency Response’로 기술되어 있

다. 환경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분야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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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TEMM의 협력분야는 크게 ‘화학물

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화학물질 관리’ 

분야는 기존의 ‘공동행동계획’에서 수행해 온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한중

일 정책대화’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한중일 전문가 세미나’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환경재난 대응’ 분야는 신규 활동으로서 ‘환

경재난(사고) 위험평가에 관한 3국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환경사

고 대응과 관련한 TEMM 환경보호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의 합의문 

내용은 [표 5-5]와 같다.

우선협력분야 3.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하위분야 번호 협력활동 설 명

A.
화학물질관리

3-A-1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한중일 정책대화

3국은 최신 화학물질 관리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3국
간 동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속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한중일 정책대화를 개최할 것이다.

3-A-2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한중일 전문가세미나

3국은 화학물질 관리와 화학물질 시험에 관한 한중

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험지침과 시험방법 

등 분야의 3국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B.
환경재난대응

3-B-K1
환경 재난(사고) 위험

평가에 관한 3국 공동

연구

3국은 NIES, NIER, CRAES 간 한중일 환경과학원장 

회의(TPM)의 틀에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통해 환경

사고 위험평가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것이다.

자료: 환경부(2015a)

표 5-5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환경사고대응 분야 내용

제2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수요 조사

1. 협력수요 조사 방법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먼저 양국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와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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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과 요소에 대한 조사·분

석을 통해 협력수요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양국이 공

동으로 당면하고 있거나 당면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환경사고 영역과 

유형을 파악하고 협력 수요를 도출한다. 둘째, 한중 양국이 환경사고 대

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계획과 정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과 

제도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수요를 도출한다. 셋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

고 대응 기술개발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수요를 도출한다. 넷째, 한중 양국의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관심사, 제안,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력 수요들 도출한

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 협력 현황과 

계획, 그리고 유럽 등 다른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 국가간 협력사례에 대

한 분석을 통해 협력수요를 도출한다. 

위와 같은 환경사고 현황, 주요 대응정책, 주요 대응기술, 주요 관심사, 

국제협력 사례, 기존 협력현황의 여섯 가지 여건과 요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도출된 협력수요를 상호 비교하여 서로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협력

수요를 추출하여 우선협력분야 선정 등 협력방안 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여건 및 수요

1) 환경사고 발생 특징 및 추이와 협력수요

제2장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추이 분석 결과에 근거한 한중 양국

의 환경사고 발생 특징 및 추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양국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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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횟수 측면에서 수질오염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은 해양오염사고가, 중국은 대기오염사고가 빈번하며, 경

제적 손실 측면에서는 한국은 해양오염사고에서, 중국은 수질 오염사고

의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화학물질사고의 경우, 양국에서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는 지난 2013년에 가장 많은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중국 또

한 전체 환경사고 중 50%가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집계되었다. 최근에는 텐

진항 폭발사고로 인하여 200여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는 국내 유통량, 배출량 통계로 보았을 때 화학물질 관련 산업활동이 계속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원자력 노후화 및 대규모 증설 계획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사고도 

잠재적 환경사고 위험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현재 

각각 21기와 23기의 원전을 운전 중에 있는데, 이 중 우리나라의 고리 1, 

자료: Cheng cuiyun(2015), p.28.

그림 5-1  2015년 8월 중국 텐진항 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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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기와 월성 1호기는 이미 운영 기한인 30년을 초과하여 있으며 고리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도 운영 기한이 곧 도달한다.138) 반면 중국은 현재 

138) 추장민 외(2014), pp.163-164에서 재인용;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opis.kins.re.kr/ (검색일: 2014.8.25).

중국 한국

원전명 임계일 용량(MWe) 원전명 임계일 용량(MWe)

Guangdong-1
(Daya Bay-1)

1993-07-28 984 Kori-1 1977-06-19 603

Guangdong-2
(Daya Bay-2)

1994-01-21 984 Kori-2 1983-04-09 675

Lingao-1 2002-02-04 990 Kori-3 1985-01-01 1042

Lingao-2 2002-08-27 990 Kori-4 1985-10-26 1042

Lingao-3 2010-06-09 1080 Hanul-1 1988-02-25 995

Lingao-4 2011-02-25 1080 Hanul-2 1989-02-25 1006

Qinshan-1 1991-10-31 320 Hanul-3 1997-12-21 1047

Qinshan-2-1 2001-11-15 650 Hanul-4 1998-12-14 1045

Qinshan-2-2 2004-02-25 650 Hanul-5 2003-11-28 1048

Qinshan-3-1 2002-09-21 700 Hanul-6 2004-12-16 1048

Qinshan-3-2 2003-01-18 700 Wolsong-1 1982-11-21 622

Qinshan-2-3 2010-07-13 650 Wolsong-2 1997-01-29 730

Qinshan-2-4 2011-11-17 650 Wolsong-3 1998-02-19 729

Yangjiang-1 2013-12-23 1080 Wolsong-4 1999-04-10 730

Hongyanhe-1 2013-01-16 1080 Hanbit-1 1986-01-31 995

Hongyanhe-2 2013-10-24 1080 Hanbit-2 1986-10-15 995

CEFR 2010-07-21 25 Hanbit-3 1994-10-13 1039

Ningde-1 2012-11-24 1089 Hanbit-4 1995-07-07 1039

Ningde-2 2013-12-20 1080 Hanbit-5 2001-11-24 1046

Tianwan-1 2005-12-20 1060 Hanbit-6 2002-09-01 1050

Tianwan-2 2007-05-01 1060 Shin-Kori-1 2010-07-15 1038

Shin-Kori-1 2011-12-27 1000

Shin-Wolsong-1 2012-01-07 1000

자료: 추장민 외(2014), p.163에서 재인용;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opis.kins.re.kr/ (검색일:
2014.8.25).

표 5-6  한국과 중국의 가동 중 원전의 노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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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21기외에 29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며 44기의 원전을 추가

로 건설할 계획이다.139) 그런데 중국 원전의 대부분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의 해안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양국 환경사고 발생 특징 및 추이에 근거하여 도출한 양국의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협력수요 

환경사고 발생 횟수, 경제적 손실, 인명피해, 잠재적 위험성에 근거하

여, 중국은 수질오염사고, 화학사고, 대기오염사고, 방사능 오염사고 부문

에서 우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전체 환경사고에

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오염사고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부분에서의 

139) 추장민 외(2014), pp.164에서 재인용;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opis.kins.re.kr/ (검색일: 2014.8.25); 산업통상자원부(2014).

구분 한국 중국

발생횟수 수질오염 사고
해양오염 사고

수질오염 사고
대기오염 사고

경제적 손실 해양오염 사고 수질오염 사고

사상자 수 화학사고 화학사고

증가/새로운 사고 화학사고 대기오염 사고
화학사고

잠재적 사고 방사능 오염사고 방사능오염 사고

우선협력대상 환경사고: 수질오염사고, 화학사고, 대기오염사고, 방사능오염 사고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  한중 양국 환경사고 비교 및 잠재적 우선협력대상 환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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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수요가 예상된다. 고농도 대기오염 위기관리 시스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 자동차 연료품질 개선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등에

서 협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의 협력수요

환경사고 발생 횟수, 경제적 손실, 인명피해, 잠재적 위험성에 근거하

여, 우리나라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수질오염사고, 화학사고, 대기오염사

고, 방사능 오염사고 부문에서 우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중국 텐진항 사고 등 중국의 환경사고의 한반도 영향에 대응하

기 위하여 위험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정보공유 측면에서 협력수요가 

예상된다. 

정보공유의 내용에는 사업장의 위치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

의 종류 및 양, 그리고 그동안의 사고 이력 및 기준 위반사항, 정부의 수

정권고 이행 현황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사고로 인한 국가

간 영향을 고려한 사고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의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비하여 ‘미세먼지 및 빗물 중 시안(CN)'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다행히 

텐진항 폭발사고의 대기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국과의 환경분야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노

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140) 환경부는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유해대기물질(시안화수소 등 6종)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140) [사설] 텐진항 폭발사고 강건너 불구경할 일 아니다 . 2015. 노컷뉴스 (8월 19일). 

http://www.nocutnews.co.kr/news/4460408 (검색일: 2015.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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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측정체계 구축계획 수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141)

이 밖에 환경사고 기준 및 통계 집계방식, 그리고 통계자료에 관한 교

류협력의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한 향후 환경사고 위험성 추정, 특히 양국간 환경사고 정

보 공유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협력분야이기 때문이다.  

a)　 b)

주: a-대기 이동경로 추적 결과(8.13～18) ※ 궤적의 09, 15시 위치와 위성 자료 일치.
b-기상청 천리안 위성 (13일 08시) ※ 궤적의 09시 위치에 검정색 이동물질 확인.

자료: 환경부(2015d), 텐진 폭발사고(8.12 저녁, 시안화나트륨 다량유출)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비, 실시한 “미세먼지 및 빗물 중 시안(CN) 분석결과 . 보도자료(8월 19일)

그림 5-3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국내유입 가능성 분석

2) 환경사고 대응 계획 및 정책과 양국 협력 수요

일반적으로 각국의 국제협력 정책은 국내 정책의 연장이자 국내 정책

141) 환경부(2015d), 텐진 폭발사고(8.12 저녁, 시안화나트륨 다량유출)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비, 실시한 “미세먼지 및 빗물 중 시안(CN) 분석결과 . 보도자료(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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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제적인 자원을 확보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각자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하

여 수립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주요 계획과 정책은 양국간 협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양국의 주요정책, 특히 새로 도

입한 관련 법규, 또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계획에 대한 조

사 분석을 통해 협력 수요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중국의 협력수요 

2014년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호법 의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된 조항과 법 개정 이후 제정되거나 개정된 관련 

법규는 중국 정부의 협력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가운데 하

나이다. 개정된 환경보호법 은 환경오염에 대한 감독권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된 각급 정부 및 기업 등의 책임을 강화

하였다. 

개정된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손해

배상 등을 위한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 관련 법규의 구체적 내용은 [표 

5-7]과 같다. [표 5-7]에서 확인되듯이 정책과 제도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수요는 주로 정부차원의 환경책임법제와 관련된 제도, 그리고 기업체와 

연구기관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환경사고 예방관리 경험 및 기법, 환경

피해 손실산정 기법, 환경보험제도 도입 및 운영 등 영역에서 발생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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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문건) 명칭 주요내용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공개방법

∙적용대상: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오염배출업체

∙공개내용: 기업기본정보, 오염배출정보, 오염방지시설 건설운영상황,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행정허가 상황, 돌발환경사고긴급대응예안, 기타 공개해야 할 환경

정보 

∙공개방식: 정보전문지, TV, 라디오, 정보공개서비스 핫라인, 업체 내부시설 등

돌발환경사고 

조사처리방법

∙돌발환경사고의 원인, 성격, 책임 조사 및 처리 업무에 적용

∙특별중대사고와 중대사고 조사기한 60일, 대형사고와 일반사고 조사기간 30일
∙환경영향 및 손해 등 조사 및 평가결과 대외 공개

∙환경부처 돌발환경사고 기업체 환경법 위반정보 사회신용기록기입 및 대외공개 

기업사업단위돌발환경

사고긴급대응예안등록

관리방법(시범시행)

∙환경보호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체의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돌발적 

환경사고 긴급대응예안 제정 및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 등록 

등의 법규 준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규범성 문건

환경피해산정평가추천

방법(제2판)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행위(돌발 환경사고를 포함)에 의해 신체, 재산, 생태

계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한 응급처리비용과 기타 비용 검증·평가에 활용

∙ 환경오염손해 산정평가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 환경오염강제책임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한 지도의견 (환경보호부, 2013.1.21) 등을 통해 보험수단

을 통한 기업체의 환경위험관리 메커니즘 구축

돌발환경사고대응단계

환경피해평가 추천방법 

∙돌발환경사고의 등급 확정과 오염자 법률책임 규명, 피해평가 절차, 평가내용,
평가방법과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료: 외교부. 2015. 중국 신환경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환경법규(요약) .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
11642&tableName=TYPE_DATABOARD&seqno=353679 (검색일: 2015.9.28).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표 5-7  중국의 신환경보호법 관련 환경사고 대응 주요 법규

(2) 한국의 협력수요

한국에서 환경사고 대응 정책과 계획은 화학사고 대응에 초점을 두고 

수립 및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화학사고 대응 정책과 계획은 통합담당기

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이 수립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 체계개선 중·

장기 종합계획(안)(2015∼2024) 을 통해서 확인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에 추진하고 있는 화학사고 대응 정책목표는 첫째,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정책지원·안전문화 조성, 둘째,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

축을 통한 환경 및 인명 피해 최소화, 셋째, 사후 환경·인체·생태계의 

신속한 복구 시스템 및 지속적 감시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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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예방체계개선, 대응체

계개선 및 수습체계 개선의 3대 추진전략과 총 12개의 세부과제를 선정

하였다(표 5-8 참조).

추진전략 세부과제

예방체계 개선

∙화학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

∙민·관 종사자 보호장구 기능개선

대응체계 개선

∙신속·정확한 사고대응 정보체계 개선

∙화학사고 현장 탐지·분석체계 선진화

∙사고물질 규명 및 정밀분석 역량 강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감시체계 기술 확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개선

수습체계 개선

∙긴급복구 및 재발방지 체계 내실화

∙주민건강영향조사 기법 선진화

∙환경생태영향조사 체계 도입 정착

∙사고지역 국민안심 서비스 조성

주: 화학물질안전원이 작성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 체계개선 중·장기 종합계획(안)(2015∼2024) 에 따르

면 3대 추진전략을 ’핵심 연구전략‘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추전전략과 세부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 

연구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관한 종합 추진전략으로 이해됨.
자료: 화학물질안전원(2015a), p.8.

표 5-8  화학안전 체계개선 중장기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2015∼2024)

한국의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정책과 제도 분야에서 나타난 양국 협력

수요는 화학안전 관련 제도(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위험성평가제도 등), 

신속 정확한 사고대응 정보공유체계, 주민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주민건

강 및 환경생태 영향조사 기법 및 체계 등으로 정리된다.

3) 환경사고 대응 기술개발 계획 및 정책과 양국 협력 수요

(1) 중국의 협력수요

환경사고 대응 기술개발과 관련한 중국의 협력수요는 중국 정부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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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시행중에 있는 화학품 환경위험 방지 12차 5개년  규획 과 환경

관리감독 12차 5개년 규획 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화학품 환경위험 방지 12차 5개년 규획 을 통해 중국 정부가 화학품 위

험 예방 및 통제 시스템 구축 및 화학품 환경위험 방지 능력 건설 차원에

서 개발하고 있는 환경사고 대응기술은 환경사고 위험 평가 및 위험 통제 

기법, 화학품 응급 관측 및 예·경보 시스템, 유해화학품 노출 관측 및 리

스크 평가 기술, 화학품 실험/분석 및 평가 기술, 유해화학품의 특정 오염

물질 관측 기술, 화학품 위험평가 기법, 화학품 데이터 구축 및 관리 기

술, 이동 화학품 온라인 관리감독 시스템 기술, 특정 화학물질 회수 및 오

염통제 기술, 특정 화학물질 대체 및 도태 기술 등이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감독 12차 5개년 규획 에 나타난 중국 정부의 환경

사고 대응 기술개발의 주요 분야는 환경사고 응급반응 기술, 환경리스크 

관리 기술, 원자력과 방사능 물질 관리 기술, 중금속/위험폐기물/유해화

학품 리스크 관리 및 통제 기술, 환경사고 예·경보 시스템 기술, 환경사

고 예·경보 정보 전파 기술, 환경사고 응급대응 모델 및 통제 기술, 환경

사고 리스크 평가 및 손실산정 기술 등이다. 위와 같은 두 개 규획에 대

한 분석을 통해 환경사고 대응 기술분야에서 도출한 중국의 협력수요는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 및 관리통제 기술, 환경사고 응급 관측 및 예경보 

시스템 기술, 중금속/위험폐기물/유해화학품 위험 평가 및 통제 기술, 특

정 화학물질 회수/오염통제/대체/도태 기술,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 및 손

실산정 기술 등으로 정리된다.

(2) 한국의 협력수요 

한국의 협력수요는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7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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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5∼202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9]에 열거된 기술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또는 개도국 시장에 

진출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공동기술개발 등 잠재적 협력수요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중국의 기술분야 협력수요를 고려할 때, 

화학사고 등 환경사고 피해예측 모델 및 환경위험지도 개발 기술, 수환

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추적 및 발생원 역추적 기술, 유해화학물질 수환

경 유출 측정 및 유출 방지시스템, 화학사고의 생태계 오염 모니터링 및 

건강/생태영향 통합평가 기술 등에서 협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사업 세부 과제명

화학사고 환경피해대비 

기술 개발

화학사고 거동해석/피해예측 모델 및 환경위험지도 기술개발

시뮬레이션 기반 화학사고 대응 교육시스템 개발

화학사고 환경피해저감 

기술 개발

휴대용 유해화학물질 다매체·다종 측정장치 개발

이동식 사고현장 누출 유해화학물질 응급배기 기술 개발

유해화학물질 최적 방제 기술 개발

유해화학물질 오염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적정 처리기술 개발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추적 및 발생원 역추적 기술 개발

유해화학물질 수환경 유출 모니터링 및 유출 방지시스템 개발

유해화학물질별 특성을 고려한 하천·호소오염 방제 기술개발

사고 종료 후 수생태계 잔류 유해화학물질 생태공학적 제거 기술개발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 개발

화학사고 후 생태계오염 모니터링 및 생태영향 통합평가 기술 개발

화학사고 후 인체영향평가 기술 개발

화학사고 사후영향과 사고물질간 인과관계 규명기법 개발

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지원 기술 개발

자료: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2015), 화학사고 대응 위한 환경기술 본격 개발…880억 투자 . 보도자료(10월 

5일)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수정.

표 5-9  한국의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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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사고 대응 주요 관심사와 양국 협력 수요

환경사고 대응 주요 관심사와 양국 협력수요는 양국 정부부처, 연구기

관 및 기업체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42) 결과와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KEI와 CAEP간의 공동연구 및 환경사고 대응 워

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1) 한국의 협력수요

먼저 한국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한국의 협력수요는 다

음과 같다. 먼저 환경사고143)를 아홉 가지 유형144)으로 구분하고 각 사고

별 위험성145)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관심사를 파악하였다. [표 5-10]과 같

이 사고영향의 범위에 대한 평가에서 방사능오염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142) 본 설문은 환경보건, 화학물질 관리 둥 정부부처 관계자, 연구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

행되었으며, 전체 설문응답자 44명 중 일부 항목에 미응답한 6명을 제외한 38명의 응답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국내 전문가는 21명, 중국 전문가는 23명이 참여

하였다. 본 설문은 추장민 외(2014)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방안 연구 에서 수행한 설

문조사 틀을 원용하여 본 연구과제 주제에 맞게 설문내용을 변경·수정하여 진행하였다. 

143)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서 환경사고를 ‘사람의 활동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하거

나 또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 대기, 물, 토양 등 환경매체에 유입되어 예기치 않은 환경질 악화

와 생태환경훼손 피해, 국민 건강과 생명 및 재산 피해,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응급조치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사고’

로 정의하였다. 

144)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서 환경사고를 유형을 수질오염사고, 해양오염사고, 고농도 대기오염사

고, 화학물질유출사고, 폐기물오염사고, 방사능오염사고, 음용수오염사고, 녹조오염사고, 소음 

및 진동 사고의 아홉 가지로 구분하였다.

145) 사고별 위험성을 평가하는 속성도 추장민 외(2014)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방안 연구

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틀을 원용하여 사고영향의 범위, 사고영향의 수준 및 사고영향의 경향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사고영향의 범위는 환경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인구 및 지리

적 규모와 크기를 의미하며, 사고영향의 수준은 국가, 사회 및 국민에 미치는 사고피해의 심각

한 정도를 의미하며, 사고영향의 경향은 사고피해의 범위 및 수준의 증가를 의미한다. 설문응

답자는 아홉 가지 환경사고에 대한 3가지 평가속성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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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해양오염사고 

순으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고영향의 수준에 대

한 평가에서도 방사능오염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화학물질유출사고,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순으로 위험성이 높게 평가

되었다. 사고영향의 경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화학물질유출사고의 위험성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방사능오염사고 

순으로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의 세 

가지 환경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수질 및 음용수 오염사고도 위

험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홉 가지 환경사고에 대응한 한중 협력의 중요도146)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관심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5-6]과 같이 양국 협력의 

긴급성에 대한 평가에서 고농도 대기오염 사고, 방사능오염사고, 화학물

질유출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국 협력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서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방사능오염사고, 화학물질유출사고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해양오염사고에 대해서도 양국 협력의 효과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사회적 관심에 대한 평가에서 고농도 대기오염 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화학물질유출사고와 방사능오염사고가 동

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에서 방사능

146)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평가속성도 추장민 외(2014) 동북아 환경재난 

대응 지역협력방안 연구 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틀을 원용하여 협력의 긴급성, 협력의 효과성,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긴급성은 

사고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의 긴급한 정도를 의미하며, 효과성은 한중 협력을 통해 사고피해

를 예방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관심은 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 또는 

사회 전반의 관심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적 비용은 사고발생으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피해비

용의 크기를 의미한다. 설문응답자는 아홉 가지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중요도에 대한 4가지 평

가속성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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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사고,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방사능오염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사고에 대응한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147)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긴급성, 효과성, 사회적 관심 및 사회적 비

용 네 가지 평가속성 모두에서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

축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앞의 네 가지 평가속성 모두에서 환경

사고대응 협력단 등 협력체계 구축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한국에서는 위험성과 협력의 중요도

에서 공통으로 높게 평가한 방사능오염사고, 화학물질유출사고, 고농도 

대기오염사고의 세 가지 환경사고에 대응한 양국간 협력수요가 있을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방안에 있어서는 주로 정보공유 및 응

급대응 시스템 구축, 환경사고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

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KEI와 CAEP간의 공동연구 및 관련 워크숍, 그리고 관련기관 

방문 등에서 한국의 협력수요는 양국 제도의 상호이해의 목적에서 화학

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양국 제도, 환경사고 대응 법체계 등에 대한 비교 

연구 등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장내·장외 위험평

가와 위험관리계획 수립 법적 근거, 기업의 법적 책임 등 기업의 의무에 

대한 중국의 제도에 대한 교류 수요가 확인되었다. 나아가 중국의 화학물

질 건강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양국 정책 교류에 대한 협력수요가 

제기되었다. 

147)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서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으로 환경사고대응 협력단 등 협력체계 

구축,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 환경사고 법규 및 관리시스템 개선, 그리

고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 및 전파의 네 가지를 제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동일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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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협력수요

중국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중국의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5-10]과 같이 사고영향의 범위에 대한 평가에서 고농도 대기오염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용수오염사고, 그

리고 해양오염사고와 수질오염사고 순으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고영향의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음용수오염사고의 위험성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수질오염사고, 화학물질유

출사고 순으로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사고영향의 경향에 대한 평가에서

는 고농도 대기오염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능오

염사고, 그리고 수질오염사고와 해양오염사고 및 음용수오염사고 순으로 위

험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의 양국 협력의 긴급성에 대한 평가에서 고농도 대기오염 사

고, 음용수오염사고, 방사능오염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

국 협력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서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음용수오염사

고와 해양오염사고, 그리고 방사능오염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

적 관심에 대한 평가에서 고농도 대기오염 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용수오염사고, 수질오염사고, 화학물질유출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에서 해양오염사고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농도 대기오염사고와 수질오염사고, 음용수

오염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사고에 대응한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

에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긴급성, 효과성, 사회적 관심 및 사회적 비용 네 

가지 평가속성 모두에서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 및 전파를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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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또한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 분야는 긴

급성 측면에서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 및 전파 분야와 동일하게 높게 

평가되었으며, 효과성과 사회적 관심에서는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하였다. 

구분　 사고영향의 범위 사고영향의 수준 환경오염의 경향

전체 한국 중국 전체 한국 중국 전체 한국 중국

수질오염사고 3.8 3.6 4.0 4.1 3.9 4.3 3.9 3.6 4.0

해양오염사고 3.9 3.9 4.0 3.9 3.8 3.9 3.8 3.5 4.0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4.4 4.4 4.5 4.4 4.4 4.5 4.2 4.2 4.2

화학물질유출사고 3.7 3.9 3.6 4.3 4.5 4.1 4.1 4.3 4.0

폐기물오염사고 2.8 2.6 3.0 3.2 3.1 3.3 3.0 3.1 3.0

방사능오염사고 4.1 4.5 3.8 4.2 4.6 4.0 4.1 4.1 4.1

음용수오염사고 3.9 3.5 4.1 4.3 4.0 4.6 3.7 3.3 4.0

녹조오염사고 3.2 3.4 3.0 3.2 3.4 3.0 3.2 3.4 3.1

소음 및 진동 사고 2.4 2.4 2.4 2.5 2.4 2.7 2.5 2.8 2.3

자료: 저자 작성.

표 5-10  환경사고별 위험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a) 한국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b) 중국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4  환경사고별 한중 협력의 중요도 평가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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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중국에서는 위험성과 협력의 중요도

에서 공통으로 높게 평가한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음용수오염사고, 수질

오염사고 및 해양오염사고의 네 가지 환경사고에 대응한 양국간 협력수

요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험성과 협력의 중요도에서 평가속성

에 따라 일부 높게 평가된 화학물질유출사고와 방사능오염사고에 대응한 

협력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협력방안에 있어서는 주로 환경

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 및 전파,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양국이 공통

적으로 갖고 있는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사고 위험성과 협력

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방사능 오염사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음용수오염사고, 해양오염사고에서 양국간 협력수요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협력방안에 있어서는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 및 전파, 그리고 환경사고 대응

협력단 등 협력체계 구축 분야에서 협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구 분
긴급성 효과성 사회적 관심 사회적 비용

전체 한국 중국 전체 한국 중국 전체 한국 중국 전체 한국 중국

환경사고대응협력단 등 

협력체계  구축
4.0 4.1 3.9 4.0 4.3 3.7 3.7 4.1 3.4 3.3 3.5 3.2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
4.3 4.6 4.0 4.2 4.6 3.9 3.9 4.3 3.6 3.5 3.9 3.1

환경사고 법규 및 관리

시스템 개선
3.6 3.7 3.6 3.6 3.6 3.5 3.3 3.3 3.3 3.2 3.4 3.0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

개발 및 전파
3.7 3.4 4.0 3.9 3.6 4.1 3.5 3.2 3.7 3.6 3.4 3.8

자료: 저자 작성.

표 5-11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의 중요도 평가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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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KEI와 CAEP간의 공동연구 및 관련 워크숍, 그리고 관련기관 

방문 활동의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수요는 수질오염사고, 대기오염사고, 

도시환경사고 대응 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환경위험 대응제도 등의 분

야에서 확인되고 있다. 

먼저 수질오염사고 대응 관리 및 기술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질오

염사고 모니터링 기술, 오염물질 확산모델, 수질 예·경보 기술, 응급 대

응 및 처리기술 등에 대한 경험 공유 차원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둘

째, 대기오염사고 대응 부분에서는 동북아 대기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대

기오염물질의 모니터링, 예·경보, 응급 대응 등 부분의 기술교류 수요가 

제기되었다. 셋째, 도시환경사고 대응 부분에서는 도시의 환경위험 식별 

및 평가 기법, 사고 응급대응 방법 등에 대한 양국의 교류 협력수요가 확

인되었다. 넷째, 산업단지 환경오염사고 관리 부분에서는 중국 내에서 점

증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환경안전 및 환경보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산업단지 환경사고 관리 부분의 협력수요가 제기되었다. 다섯째, 

환경 정보 공유 및 사고 대응 능력 건설 부분에서는 국가 및 지방 차원의 

환경응급관리체계 구축, 지역별 환경위험문제 인식 및 평가, 환경사고 정

보교류 등이 제안되었다. 여섯째, 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는 법

적 체계, 관리 기술, 명단 관리, 응급대응 등에서 상호간 교류 강화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험 응급관리제도적 측면에서, 양

국의 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제도, 기업의 환경안전관리제도, 환경오염책

임보험제도, 환경피해배상제도 등 분야에서의 정책 교류 및 연구 협력 수

요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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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협력 내용

수질오염사고 대응 관리 및 기술 

협력

수질오염사고 모니터링 기술, 오염물질 확산모델, 수질 예·경보 

기술, 응급 대응 및 처리 기술 등

대기오염사고 대응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예·경보, 응급 대응 조치 

도시환경사고 대응  도시환경 위험 식별 및 평가, 사고 응급대응

산업단지 환경오염사고 응급 관리
산업단지 환경사고 위험평가, 모니터링 및 예·경보, 응급대응체계 

및 대응 능력 건설 등 

환경사고 대응 정보 교류
환경응급관리체계, 지역성 환경위험 문제 식별 및 평가, 환경응급정

보교류 플랫폼 구축

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 법제, 관리기술, 명단관리, 응급대응, 능력배양 등 분야에서 협력  

환경위험응급관리제도
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제도, 기업 환경안전관리제도, 환경오염책임

보험제도, 환경피해배상제도 등 분야에서 정책 교류 협력

자료: 董战峰(2015), pp.51~55.

표 5-12  중국 전문가 제안에 근거한 협력수요

5) 국제협력 사례와 양국 협력 수요

유럽 협력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한중 양국이 추진해야 할 협력수요

는 아래와 같다. 먼저 양국의 환경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및 공동 

대응·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협력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환경사고 발생의 예방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양국의 환경관리 

기준, 환경사고 대응 매뉴얼, 화학물질 취급 기준 및 제도 등에 대한 정책 

공유에 대한 협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양국간 관련 정

책의 변경이나 제정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협력플랫

폼 설치에 대한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양국 환경사고

의 예방, 관리, 대응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포괄적인 지역협력체의 구축에 

있어서도 협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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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협력 현황과 양국 협력 수요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의 실행과정에서 한중 

양국 또는 한중일 3국간 협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대응’ 분야의 3가지 협력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수요는 

[표 5-13]과 같이 정리된다. 

협력활동 협력수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한중일 

정책대화

∙화학물질 등록 기법

∙화학물질 위해성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 및 기법

∙공통 위해 화학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 기법

∙환경유해물질 함유 제품 정보 교류 및 관리 기법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한중일 

전문가 세미나

∙GLP, GHS, REACH, PRTR 등 화학물질 실험방법, 화학물질관리 가이드 

라인 및 분류비교 체계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상호 비교 

환경재난(사고) 위험평가에 

관한 3국 공동연구

∙환경사고 생태환경 영향 통합평가 기술

∙환경사고 인체건강 영향 통합평가 기술

∙유해물질과 사후영향 인과관계 분석 기법

∙장외영향평가 시뮬레이션 등 환경 위험성 평가 기법

∙환경사고 피해산정 기법 

자료: 저자 작성.

표 5-13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대응 분야 

협력수요  

제3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1)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기본방향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건강,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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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환경사고 대응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환경사고 예방과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을 진행할 필

요가 있다. 환경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와 그 영향을 

받은 생태환경과 주민, 나아가 지역사회, 국가, 지역 심지어는 지구 차원

에 피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 또는 한중일 3국간 협력

도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협력을 강화해

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

를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수요

에 근거하여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시급한 대책 또

는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진행해

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 시스템, 관리기법, 기술 및 시설 등을 통합한 융복합 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보의무제공 제도, ICT 

정보기술, 환경사고 위험성 시뮬레이션 및 평가 기법 및 관련 시설을 상

호 융합한 환경사고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에 관련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

인할 수 있는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환경사고는 예상, 사고대응 및 

사후관리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산업 및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양국의 협

력을 통해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사고에 대응함

과 동시에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부문의 협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협력을 동시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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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현재는 정부 담당부처와 연구기관 차원의 협력에 머물러 있

다. 환경사고 대응 협력은 정부 등 공공부문과 함께 환경사고의 주요 이

해당사자인 기업체와 기술개발 연구기관 등 민간부문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사업은 양국의 환경사고 예

방과 피해최소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전략 목표

본 연구에서는 환경사고 대응 한중 협력의 비전을 ‘환경사고로부터 안

전한 생명공동체 건설’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

응을 위한 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을 양국 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생태환경의 보전에 두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과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환경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한다. 둘째, 양국의 환경사고 취약 분야 및 지역의 환경사

고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셋째, 환경사고로 인한 양국 상호 영향을 방지

한다. 넷째,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견인한다.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체제가 부재한 실

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한중 양국 협력을 총괄하고 협력의 기반으

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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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2대 추진과제로서 한중 양국간 협력 합의서 체

결과 협력조직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중 양국간 협력 합의서는 환경사고 대응 전체를 포괄하는 장관급 합

의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또는 문제 대응에 관한 국장

급 실무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합의서가 체결되기 위해

서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환경사고대응 분야가 주요 상설 협력의제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한중 양국간 체결된 기존

의 ‘환경협력 의향서’를 수정하여 환경사고에 관한 협력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대기오염 대응 한중 협력사례에서 확

인되듯이 양국간 합의서가 협력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환경협력 의향서’의 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년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 협력에 대한 동의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을 통해서 국장급 수준의 포괄적인 ‘(가칭)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MOU(MOU on Environment Accident Response between Korea and China)’

를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양국간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양국이 체결한 ‘협

력 의향서’를 토대로 한중 환경장관회의 산하에 ‘(가칭) 한중 환경사고대

응 협력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협력단’은 양국간 협력사업을 총괄

하고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

해당사자에게 협력의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협력단’은 양국의 담당 부처, 공공 및 민간 연구기

관, 기업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협력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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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  

톈진항 화학물질 폭발사고에서 발생한 위험물질의 한국 영향에 대한 

우려, 유럽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체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한중 양국은 

환경사고 대응 협력의 하나로서 환경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사고와 관련된 정보 공유체계 구축의 구체

적인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담당조직 측면에서 한국의 화학물질안전원과 중국의 환경사고 응

급대응조사센터 주관으로 양국의 환경사고 정보 공유체계는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가칭) 한중 환경사고 정보공유 협력팀’을 앞에서 제시한 ‘(가

칭)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단’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음으로 ‘협력팀’은 

온라인을 통해 발생한 환경사고 정보를 준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을 일

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가칭) 한중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

템(Information Sharing and Emergency Response System on Environmental 

Accident between Korea and China)’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유대상 정보

에는 환경사고 발생 장소와 지역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유해물질의 종류 및 측정 데이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

스템’은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동으로 응급대응을 위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준 실시간 대화채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

런 점에서 ‘시스템’은 한중 양국의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공유하는 기관장

간에 대형 환경사고 발생했을 경우 정보공유 및 대응책을 협의할 ‘(가칭) 

한중 환경사고 핫라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 ‘시스템’은 

위험화학물질의 취급사업장과 저장 장소 등 대규모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과 장소에 대한 일상적인 상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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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유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양국간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유럽과 

유사하게 동북아 지역차원의 ‘환경사고 통합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안전종

합상황실 정보시스템과 중국의 환경사고 응급대응과 조사센터의 정보시

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양국 공동의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

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차원의 협력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제도 개선 협력강화

각국의 환경사고 대응 제도 여건은 해당국가의 환경사고 실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은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앞에서 다양

한 영역에서 도출된 협력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사고 대응 제도 

개선에 관한 우선협력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사고 대응 제도는 크게 법적 시스템과 기술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먼저 법적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우선협력분야는 물/대기/해양

/화학 등 사고영역과 누출/폭발 등 사고유형별로 응급대응 법규 및 메뉴

얼, 환경오염책임과 환경보험에 관한 법규, 화학사고 대응 및 관리에 관

하 법규 등을 들 수 있다. 기술적인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우선협력분

야는 장외영향평가 등 환경 위해성 평가 시스템 및 기법, 화학사고 응급

대응 시스템/화학사고보고 및 정보전파 시스템/정보공유 대화 네트워크 

및 채널 등으로 구성된 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에 관한 협력은 EU의 세베소(Seveso) 지침 과 같이 양국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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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지역의 각국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법규로 발전하는 지향점을 가

져야 할 것이다. 

4)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 개발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한중 양국의 공동 기술개발 협력과제를 크게 사

고 예방 및 준비 분야, 사고 발생 시 피해저감 분야, 사고 발생 후 사후관

리 분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사고 예방 및 준비 분야의 협력과제는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 환경사고 관리통제 기술, 환경위험 GIS 지도 개발 등을 제

안한다. 다음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저감 분야의 협력과제는 위해물질 관

측 및 예·경보 시스템 기술 및 장비, 위해물질 통제 및 처리 적정기술, 중

금속 및 특정화학물질 회수/오염통제/대체/도태 기술, 사고피해 판단/보고 

및 정보 공개전파 기술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사고 후 사후관리 분야

의 협력과제는 인체건강 및 생태환경 영향 통합평가 기술, 위해물질과 사

후영향의 인과관계 분석 기술, 환경사고 손실산정 기술 등으로 정리된다.

구 분 협력과제

사고 예방 및 준비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

환경사고 관리통제 기술

환경위험 GIS 지도 개발

사고 피해 저감

위해물질 관측 및 예경보 시스템 기술 및 장비

위해물질 통제 및 처리 적정기술

중금속 및 특정화학물질 회수/오염통제/대체/도태 기술

사고피해 판단/보고 및 정보 공개전파 기술

사후 관리

인체건강 및 생태환경 영향 통합평가 기술

위해물질과 사후영향의 인과관계 분석 기술

환경사고 손실산정 기술

자료: 저자 작성.

표 5-14  한중 환경사고 대응 공동기술개발 협력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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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 방안

앞의 협력수요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양국간 주요 협력대

상 환경사고로서 음용수오염사고를 포함한 수질오염사고, 화학물질유출

사고,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그리고 방사능오염사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각 환경사고별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음용수오염사고를 포함한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사고원

인 추적 시스템 구축, 오염 자동모니터링 및 오염물질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오염물질 처리 적정기술, 잔류 오염물질 제거 기술, 오염 위험성 평

가 기법 등의 공유를 제안한다. 화학물질유출사고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발생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환경위험성 평가 기법, 화학물질 관

리제도, 화학물질 적정처리 기술 등을 교류를 제안한다. 고농도 대기오염

사고에서는 고농도 대기오염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과 고농도 대기오염 대

응 조치, 대기오염 건강영향 평가 기법 마련 등을 제안한다. 방사능오염사

고에 대해서는 원전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 시스템 구축, 원전 위험성 평가 

기법, 환경방사능 측정정보 공유 및 측정망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한다.

6)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이행 협력과제

앞에서 도출한 협력수요를 검토하여 각국의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그

리고 협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당장 추진해야 할 단기 협력과제와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단기 협력과제로서 첫째, 정책대화를 통하여 화학물질 위해성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 및 기법에 대한 상호 교류하고 공통의 시스템과 기법

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사고 인체건강 영향 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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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환경사고 피해산정 기법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관련 기

술 및 기법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GLP, GHS 및 REACH 등 화

학물질 실험방법 및 관리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통해 각국의 방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동향에 공동대응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중장기 협력과제로서 첫째, 공통의 위해 화학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 기법을 개발하여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통일함으로써 양국간 공

동관리의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환경유해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정보교

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화를 진행하여 제품의 수출입 유통으

로 인한 양국 국민의 인체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외영향평가 시뮬레이션 등 환경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중 양국의 평가기법의 상호전수를 통해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 

넷째, 유해물질과 사후영향에 관한 인과관계 분석 기법에 대한 공동연구

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174❙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

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

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지역과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

응 협력사례,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 그리고 

양국의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와 워크숍 등

을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

으로 앞에서의 분석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내용

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수질오염사고 건수는 전

체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류유출로 인한 사고

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사고유형별로 사

업장내 유출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사고원인별로는 근

로자 및 취급자의 취급부주의·작업절차 미준수·안전의식 미흡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와 사용의 증가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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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법적 근거

를 두고 있다. 환경사고는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속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의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환경사고 유형

에 따라 수질오염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환경부,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수산부가 각각 관리한다. 환경사고의 예방, 대응 및 관리는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표준매뉴얼’ 및 관련 실무매뉴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시스템은  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전면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다.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 화학물질안전

원이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으며, 화

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을 운용하고 있다.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

제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

사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에 수질오염사고와 대기오염사고가 빈발하였으

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도 매년 

500여 건의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동부

지역이 가장 높다.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시책의 법적근거는 돌발사고응대법 과 환경보

호법 에 두고 있으며,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 돌발환경사고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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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이 환경사고 대응에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사고

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유출사고도 돌발사고응대법 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규정한 법규는 환경보호법

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등이 있다. 화학물질의 일상 관리기구는 

환경보호부 오염방지사 화학물질관리처이며,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안전

생산부와 환경보호부가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다.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

책임 및 보상제도는 환경보호법 에서 기업의 책임의무를 규정하여 일부 

지역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

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최상위 법률-

분야별 개별법-시행규칙-관련계획’으로 구성된 거의 동일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관련 최상위 법률로서 우리나라는  

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중국은 

환경보호법 과 돌발사고응대법 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둘째, 환경사

고 위기관리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양국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중국보다 비교적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학사고 대응체계에 있어서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화학사고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과 전문기관 및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여섯째, 양국 모두 환경사고책임 및 사고보상에 관한 환경보

험제도는 시범단계에 있거나 시행예정에 있는 등 초보적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한중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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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응 협력현황,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로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사례를 조사하였다. 유럽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국가간 공동대

응의 법적 근거는 위험물질을 포함한 중대사고 위험관리를 위한 세베소

(Seveso) 지침 이며 현재 세베소(Seveso) 지침 Ⅲ 이 시행되고 있다. 유

럽의 사고대응 조직체계는 재난대응 조직으로 유럽비상대응센터(ERCC)

와 재난조기경보시스템(GDACS)이 있으며, 화학물질 유출사고 전담조직

으로는 유럽위원회 인도지원사무국 내에 설치된 유럽비상대응센터

(ERCC)가 있다.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조직체계는 

‘EU 환경총국’, ‘중대사고위험사무국(MAHB)’, 그리고 회원국 담당기관으

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환경사고 대응을 위하여 TEMM 차원에서 협력을 진

행하고 있다. 주요 협력 사업으로 ‘한중일 3국 화학물질 정책대화’를 매년 

개최하여 3국의 관련 정책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

한 협력은 한중일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3국의 환

경과학원장 회의가 대표적이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TEMM의 협력분

야는 크게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협력수요는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 현황, 한중 양국이 환경

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계획과 정책, 한중 양국의 환경사

고 대응 기술개발 계획 및 정책, 공동연구 결과와 설문조사 및 워크숍 등

을 통해 도출된 한중 환경사고 대응 양국의 주요 관심사, 한중 양국이 추

진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 협력 현황과 계획, 그리고 유럽 등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 국가간 협력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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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환경

사고 예방과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진행, 둘째, 한중 양국이 협

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진행, 

셋째, 제도, 시스템, 관리기법, 기술 및 시설 등을 통합한 융복합 협력사

업 개발 추진, 넷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에 관련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협력 강화, 다섯째, 정부부문의 협력과 함께 민간

부문의 협력 동시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환경사고 대

응 한중 협력의 비전으로는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공동체 건설”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전략적 목표로서 양국의 환경사고 예방 및 피해최소화, 양국의 환경사고 

취약 분야 및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능력 제고, 환경사고로 인한 양국 상

호 영향 방지,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견인을 3대 목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구체화할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

분야로는 첫째,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 둘째,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

축, 셋째, 제도 개선 협력강화, 넷째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 개발, 다섯

째, 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 여섯째,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

(2015~2019) 이행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협

력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한중 양국간 협력 합의서 체결과 

협력조직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추

진과제로는 담당기관간 ‘(가칭)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단’ 설치 운영 및 

‘(가칭) 한중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제도 개선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법적 시스템과 기술적 관리 시

스템을 구분하여 사고영역과 사고유형별 법적 시스템 협력분야와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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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스템 등의 기술적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

동개발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 

환경사고 관리통제기술, 환경위험 GIS 제도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요 협력대상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 측정망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

으로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

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단기 협력과제로는 정책대화를 통한 화

학물질 위해성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 및 기법에 대한 상호교류, 중장기 

협력과제로는 공통의 위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양국간 공동 관리기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사고에 대응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한중환경장관회의 또는 한중환경공동위원회와 같은 양자간 협력

체에서 환경사고 대응 문제를 주요한 협력이슈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양국에서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사고 대응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

는 전문기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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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방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중국 환경계획원과 공동으로 2015년 대중국 종합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의 일환으로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의 목적은 한중 양국간 환경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사고의 위험성과 협력

의 중요도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는데 있습니다. 

설문결과는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개발하는데 소

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의견은 통계법 제33조 비

밀의 보호조항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

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 연구위원 

◆ 본 설문지를 10월 30일까지 작성하여 다음 E-mail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문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추장민(044 414-7773, sinoeco@kei.re.kr) 정성운(02 6922-7868, swjung@kei.re.kr)

■ 주요 환경사고

수질오염사고 해양오염사고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화학물질유출사고 폐기물오염사고 소음 및 진동 사고

방사능오염사고 음용수오염사고 녹조오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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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 일반사항

소   속

기    관

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② 대학/연구소    ③ 기업체 

④ 민간단체       ⑤ 국제기구    ⑥ 기타 ( )

업무/전공

분 야

한중 / 동북아 협력 

담당/참여/연구 경력
① 있다     ② 없다

2  한중 환경사고의 위험성

■ 환경사고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환경사고를 “사람의 활동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하거나 

또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 대기, 물, 토양 등 환경매체에 유입되어 예기치 않은 환경질 

악화와 생태환경훼손 피해, 국민 건강과 생명 및 재산 피해,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부정

적인 영향 등을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응급조치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

성이 있는 사고”로 정의함

◇ 사고영향의 범위: 사고피해를 받는 인구 및 지리적 규모와 크기를 의미함

◇ 사고영향의 수준: 국가, 사회 및 국민에게 미치는 사고피해의 심각도를 의미함

◇ 사고영향의 경향: 사고피해의 범위 및 수준의 증가를 의미함

■ 귀하는 다음의 환경사고에 대해 각 사고별로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고

사고영향의 범위
← →
낮음 높음

사고영향의 수준
← →
낮음 높음

사고영향의 경향
← →
낮음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수질오염사고

해양오염사고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화학물질유출사고

폐기물오염사고

방사능오염사고

음용수오염사고

녹조오염사고

소음 및 진동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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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중요도

◇ 긴급성: 사고대응을 위하여 한중 협력의 긴급한 정도를 의미함

◇ 효과성: 한중 협력을 통해 사고피해를 예방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함

◇ 사회적 관심: 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 또는 사회 전반의 관심 정도를 의미함

◇ 사회적 비용: 사고발생으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피해비용의 크기를 의미함

■ 귀하는 환경사고별로 한중 협력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고

긴급성
← →
낮음 높음

효과성
← →
낮음 높음

사회적 관심
← →
낮음 높음

사회적 비용
← →
낮음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수질오염사고

해양오염사고

고농도 대기오염사고

화학물질유출사고

폐기물오염사고

방사능오염사고

음용수오염사고

녹조오염사고

소음 및 진동 사고

■ 귀하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방안

긴급성
← →
낮음 높음

효과성
← →
낮음 높음

사회적 관심
← →
낮음 높음

사회적 비용
← →
낮음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환경사고대응협력단 

등 협력체계 구축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

환경사고 법규 및 

관리시스템 개선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 및 전파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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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两国突发环境事件应对合作方案专家问卷调查

    您好！
中国环境保护部环境规划院和韩国环境政策·评价研究院共同开展
“中韩突发环境事件应对政策比较和合作方案研究”项目。这一专家
问卷调查的目的是为了开发中韩两国之突发环境事件应对合作方案
而调查对突发环境事件的危险性和合作重要性专家的意见。问卷调
查的结果作为参考资料用于开发突发环境事件应对中韩两国合作方
案。您的意见会得到相关法律的保护并只用于研究目的。谢谢。

 

2015年 10月 

中国环境保护部环境规划院 董戰峰

◆ 请完成填表后10月30日之前反馈(dongzf@caep.org.cn）

■ 主要突发环境事件 
水污染事件 海洋污染事件 高浓度大气污染事件

危险化学物质泄露事件 废弃物污染事件 噪声及振动事件
放射性物质污染事件 饮用水污染事件 绿藻类污染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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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调查参与人的基本信息

所属单位 ① 政府部门/公共机关 ② 大学/科研机构    ③ 企业
④ 民间组织（NGO） ⑤ 国际组织 ⑥ 其他 ( )

工作/专业领域 中韩合作/东北亚地区合作活
动负责/参与/研究经验与否  ① 是    ② 不是

2  中韩两国突发环境事件的危险性
■ 突发环境事件概念

本研究项目所称突发环境事件，是指“由于人的所有活动或者自然灾
害等因素，导致有害有毒物质进入大气、水体、土壤等环境介质，
突然造成或者可能造成环境质量下降及生态环境破坏等损害，危机
公众身体健康、生命和财产安全，或者造成国家和社会不利影响，
需要采取紧急措施予以应对的事件”

◇ 事件影响范围：是指受事件造成损害的人口及地理的规模和大小
  ◇ 事件影响层次：是指事件造成国家、社会及公众损害的严重程度
  ◇ 事件影响趋势：是指事件损害范围和层次的扩大

■ 请选择填表各类突发环境事件的危险性程度 

突发环境事件
事件影响范围

←          →
低         高

事件影响层次
←         →
低        高

事件影响趋势
←          →
低         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水污染环境事件
海洋污染事件

高浓度大气污染事件
危险化学物质泄露事件

废弃物污染事件
放射性物质污染事件

饮用水污染事件
绿藻类污染事件
噪声及振动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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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韩两国突发环境事件应对合作的重要性
  ◇ 紧急性：是指为事件应对中韩两国合作的紧急性程度
  ◇ 有效性：是指通过中韩合作事件预防和损害减轻的可能性程度
  ◇ 社会关注：是指一般公众和社会对事件的关注程度
  ◇ 社会费用：由事件造成社会经济损害而支付费用的大小

■ 请选择填表为各类突发环境事件应对中韩合作的重要性程度

突发环境事件
紧急性

← →
低 高

有效性
← →
低 高

社会关注
← →
低 高   

社会费用
← →
低 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水污染环境事件
海洋污染事件

高浓度大气污染事件
危险化学物质泄露事件

废弃物污染事件
放射性物质污染事件

饮用水污染事件
绿藻类污染事件
噪声及振动事件

■ 请选择填表中韩突发环境事件应对合作方案的重要性程度

合作方案
紧急性

← →
低 高

有效性
← →
低 高

社会关注
←           →
低 高   

社会费用
← →
低 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建立突发环境事件应对合
作组设置等两国合作组织

机制
建立突发环境事件信息共
享及紧急应对合作体系

加强两国突发环境事件应
对法规和管理制度体系

共同开发突发环境事件应
对技术并传播

◈ 谢谢您的合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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